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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現況과 民營保險의

當面課題

1 . 槪 括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부보대상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개인의 위험을

보험료라는 급부에 의하여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로서 상품화하고 있다 .

다만 사회보험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주도하여 책임지는 반면에

민영보험은 개인의 책임에 두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의 차이는 보험으로서 같은 맥락의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세부

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동일위험에 대한 부보는 두 체제간에 상호경쟁적인 상황으로

견제와 마찰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

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호보완 관계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관리의 한가지 방법인 위험의 전가로 볼

수 있는 보험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은 전국민에 대한 최저보

장이라는 사회복지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있는 점과 민영보험은 공동의

위험을 갖고 있는 집단의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먼저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판단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는

반면에, 민영보험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개인적 위험으로 보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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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입장의 차이는 사회보험

에 관련된 제규정을 공법화하여 국가개입의 소지를 충분히 하고 있으나,

민영보험의 경우는 자유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상

호간에 계약에 의한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위험부보영역은

각 국가의 정치 사회적 성향, 역사적 발전 그리고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

의 발전정도에 따라 그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

든 국가의 발전경향이 사회보험을 우선으로 전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사회보험의 발전형태에 따라 민영보험

의 대응발전이 모색되고 그 영역을 확대하여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

2 . 社會保險의 導入 및 擴大發展 現況

사회보험은 역사적으로 볼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를 배경으

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

진복지국가의 사회보험도입과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

보험은 산업화 그리고 경제발전과 연계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 발전은 선진복지

국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선진복지국가는 산업화의 진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한계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의 해결책으로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확대 발전이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

나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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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야 도입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점이 있다.

우리나라에 사회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

이다. 그러나 일반국민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접근한 제도는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광업과 제조업 분야의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군인연금과 함께 산업화 이전에 도입된 제

도로 분류될 수 있고, 1970년 후반에 개정된 의료보험(1976년)과 국민연

금(1986년) 그리고 고용보험(1995년) 등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

료보험법(1977년) 사립학교교원 연금법(1973년) 등과 함께 산업화가 이루

어진 이후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다 .

이렇게 양분화된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전에 도입된 제도가

그 발전과정에서 확대 및 개선 속도가 매우 늦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사

회보장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관심이 매우 낮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

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 일부 특수직역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정착은 이루어진 반면에 전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도입시기는 늦어졌고, 이후 급속한 확대과정에

서 사회보험의 비체계적인 도입과 확대로 종합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이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체계는 직역별 규모별로

적용범위가 분리되어 있고, 관리운영은 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 또는

관리공단으로 분류되어 있어 다원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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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사회보험 현황

제도명 도입시기 대상위험 보장형태 가입대상수
관리운영

기구
관할부처 재정관계

공

적

연

금

국민

연금
1988

노령,장해

사망에 의

한 소득손

실

소득보장

5인이상 사

업장 농어

민, 농어촌

자영자

국민연금

관리공단

보건

복지부

현재적립단계 향후

적자 및 기금고갈

예상

공무원

연금
1960

"

산재포함
" 공무원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총무처

적자예상 향후기금

고갈예상

군인

연금

1960

(1963년

공무원연

금에서 분

리)

" "
장기하사관

이상

국방부

연금국
국방부

적자누적에 의한기

금고갈,국고보조에

의한 보존

사립

교원
1973 " "

국공사립

교직원

사학연금

관리공단
교육부

적자예상 향후기금

고갈 예상

의

료

보

험

직장

의료

보험

1977

(500인이

상의무적

용)

질병에의한

비용손실
의료보장

5인이상

사업장

각직장의료

보험조합

(의 료 보 험

연합회)

보건

복지부

조합간 재정상태

상이함.지역조합의

적자로 보험료 ½

은 국고부담

지역

의료

보험

1988 " "

농어민,자영

자, 5인미만

사업장

각지역의료

보 험 조 합

(의 료 보 험

연합회)

보건

복지부

공무원

및 사립

교원

의료

보험

1979 " "

공무원사립

교원및가족,

군인가족,

공무원사립

교원,군인연

급수급자국

회의원등

공무원및

사립교원

의료보험

관리공단

총무처

산재보험 1964

업무상재해

로 인한

소득 및

비용손실

소 득 보 장

및 의료재

활보장

5인이상 사업

장 (일부 서비

스업종 제외)

근로복지

공단

(1995년)

노동부

단기적으로 안정적

임. 단,연금형태 전

환에 따른 재정조

정 불가피함

고용보험 1995

실업에의한

소득손실및

실업예방

비용

소득보장

및

비용보전

실업급여는 30

인이상 ,고용안

정 및직업능력

개발사업은 70

인이상

노동부

직업안정국
노동부

도입초기 단계로

추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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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 확대 되었기 때문에 구성 및 운영체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

다. 또한 도입 및 발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에 대한 노

력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관리운영에 있어서 복잡한 관련기관과 다원

화된 관계부처에 의한 제도간의 연계 및 종합적 접근이 오히려 어려워지

는 문제점과, 대상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의 차별화

는 사회보험의 근본목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한편 재정에

있어서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적정한 수준의 급여지급원칙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사회보험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 民營保險의 對應 및 發展 現況

가 . 老後保障

노후보장을 위한 민영보험이 대응한 사례로는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운

영을 들 수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1944

년 6월에 도입되어 민영보험사는 물론 은행등 제1금융권과 투자신탁 등

이 개인연금상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일정부분의 세제혜택을 허용함

으로써 노후보장의 3층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은 가입과 급여 두 부분에 대한 복수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입의

경우 연간 보험료납입액의 40% 상당액을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

제하도록 하고 있고, 급여의 경우는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

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연금의 수신규모는 1996년 10월 말 현재 12.3조원에 이르고 있으

며, 계좌수도 70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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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인연금 수신규모 추이

개인연금 수신규모는 초기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50% 정도가 은

행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점차 생명보험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단순 노후보장형태의 저축적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가입중 사망

및 장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 민영보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사회보장의 3층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보장체제

와 연계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제도확대가 완

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도입됨으로써 아직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보다 이미 국민연금이 적용된 고

소득계층에 세제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자가 20년

을 가입한 경우 35%에 이르고 있어 노후보장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퇴

직금의 기업연금 전환을 포함한 기업연금의 도입, 발전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 현재까지는 민영

(단위: 10억원, %)

금융기관별 1994.12 1995.6 1996.10

생명보험사 653 ( 27.3 ) 1,746 ( 36.7 ) 5,696 ( 46.2 )

손해보험사 229 ( 9.6 ) 512 ( 10.8 ) 1,573 ( 12.8 )

은 행 1,095 ( 48.5 ) 1,520 ( 31.9 ) 2,932 ( 23.8 )

투자신탁 415 ( 17.3 ) 983 ( 20.6 ) 1,995 ( 16.2 )

계 2,392 ( 100 ) 4,762 ( 100 ) 12,333 ( 100 )

자료: 보험개발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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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업원퇴직보험과 은행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이 극히 부분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에서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기

능보다는 별도의 비연계적 형태로 독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하며, 향후 장기적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반을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 醫療保障

사회보험으로서 공적의료보험은 언급한 바와 같이 늦은 도입에도 불구

하고 전국민의료보험을 1989년에 실현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이 이루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관리운영 등에 한계성을 노정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적의료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 저보장 으로 보

험가입자의 낮은 부담과 급여의 한정성으로 본인부담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적의료보험의 한계로 민영보험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데, 민영보험의 질병관련 보험상품은 손보사와 생보사가 공동 (제3보험분

야)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의 보험상품은 사망보험에 집중되어

사회보험과의 연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1)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은 국민연금도입 이후 학계에서 거론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후

속 연구 및 정책대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다만 1996년 노사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기업연금의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이 설정되었음. 노사관계위원회 보고서 ,

1996.
2) 건강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주계약으로 손해보험

회사는 특약계약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는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으로

생명보험회사는 특약계약으로 취급하고 있음. 보험개발원,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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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대부분은 암이나 간질환 그

리고 성인병 같은 특수질병에 한정하고, 입원이나 수술을 전제로 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액급여 형태를 취하고 있어, 치료비에 대

한 보전기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로서 사망과 중대상해

에 대한 급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요양이나 장해에 따

른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은 거의 없는 형편이

다3).

공적의료보험과의 연계가 미비된 점과 사회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개발이 미비된 이유는 공적의료보험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할 시간

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나, 민영보험이 아직은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경험축적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도덕적 위해를 감당할 수 있는 보

험기술의 발전수준에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운영에 있어 현재 공적의료보험이 각 조합별로

재정상태가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관리운영주

체로서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

다.

다 . 産業災害報償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에 대한 지적은 제도확대 및 발전이 매우 늦

어 소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진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산

재보험은 전체국민이 사회위험에 공동대처하고 근로자 보호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안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여 전국민의 연대의식 고취

3 ) 보험개발원,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 1997.
4) 보험개발원,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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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목적에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이 ILO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발생의 경우 대부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르기 마련이

어서 사용자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부담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2중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도 불

구하고 민영보험은 사회보험과의 연계 및 보완적 보험상품으로는 손해보

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근재보험으로 상해보험의 의료비 및 입원비 보상과

휴업에 따른 보상을 위한 보험상품이 특약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나 그 역

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라 . 其他 社會的 危險

일반적으로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관계를 볼 때, 사회보험이 도입, 확

대 발전에 따라 일반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보험

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인지된 위험이 전체국민에게 동일하

게 필요성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보험의 정형화된 경직

성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함으로

써, 사회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보험주체로

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은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핵가족

화에 따른 노령인구층에 대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며, 생활

및 여가의 다양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특히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상품

의 다양한 공급에도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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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는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Need가 이미 제기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험

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영보험의 보험상품개발이 늦은 것은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장기적 발전에 커다란 장해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한편 배상책임분야에 있어서도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이 공급되고 있으나, 신

종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냥배상책임, 생산품 건강상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4 . 評 價

사회보험이 도입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영보험의 변화는 이론적 입장에

서의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의 대응책은 매우 미

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도입 및 확대,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성과 문제점에 대한 민영보험의 보완적 대응이 매우 소극

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사회보험이 도입 및 확대발전 과

정에서 보이고 있는 일관성의 결여로 인하여 민영보험의 접근 자체에 한

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영보험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확대에 따른 민영보험의 한계적 대응으로 지적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첫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민영보험상품의 개발이 미비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는 사회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참여결여로 이는 민영보험의 노력만으로

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며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 그리고 관련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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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노력이 부족했던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민영보험의 대응은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민영

보험의 대응으로 보험상품의 개발을 통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

로 이는 상호협력관계에 근간을 둔 접근방식이며, 둘째는 사회보험의 관

리운영주체로서 사회보험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접

근방식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먼저 보완적 기능으로서 민영보험의 보험상품개발 및 공급측면에서 볼

때 민영보험의 보완적 역할은 사회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한계적보장을 민영보험이 이에 상응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함

으로써 종합적으로 개인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이루게 하였는가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도입 및 확대발전은 1980년대에 가장 활발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민영보험이 개발 공급한 보험상품은 사

회보험이 도입되기 이전과 별로 다른 것이 없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

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수준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위험증가에 따른 일

반국민의 위험에 대한 인식변화에 의존한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특히 공적의료보험의 저보장 형태에 대한 단순정액형 보

험상품 형태 유지와 일부 특정질병에 대한 한계성 접근은 공적의료보험

과 민영보험보장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변화하는 보험시장구조에 대한 민영보험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었

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민영보험의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한계적 대응은 민영보험의 보

험기술 발전의 한계와 기존 경영방식의 낙후성 그리고 보험산업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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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직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적용대상확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선별주의에 입각한 적

용대상 확대를 실시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의 기본목적 및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할 적용

대상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 계층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며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어야 하고, 상대적으

로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계층은 개인 스스로 민영보험 등을 통하여 위

험에 대처하다가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에 적용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사회적으로 안정된 고소득계층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기본목적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이

는 민영보험의 대상이 되어야할 계층을 사회보험이 잠식하는 효과가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민영보험은 자구책으로 노후보장체계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개인연금을 도입하게 되었고, 의

료보험의 경우 기존상품에 대한 판매전략에만 치중하게 되는 반응을 보

이게 되었다 .

또한 사회보험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사회보험의 확대가 장기적인 계

획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과 졸속결정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민영보험으로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예로서 질병에 대한 보장으로서 의료

보험의 경우 공적의료보험의 보장범위의 확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공적의료보험의 급여부문의 대한 예측불

가능성에 대응하여 보완적 기능으로서 민영보험은 보험상품개발에 한계

를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보험상품을 정액보험금 형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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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사회보험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접근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운영에 민영보험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민영보험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

하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위험을 부보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

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보험체제중 관리운영주체간

의 경쟁관계를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이나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민영보험의 보험기술축적이라는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사회보험의 관리운

영에 부분적인 동참여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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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나라의 社會 民營保險 조화모델 構築

1 . 基本方向

인간의 위험에 대한 보험적 접근으로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는

이론적 측면에서 국가의 책임에 의한 보장과 개인책임에 대한 보장간에

어떠한 합리적인 조화를 통화의 그 사회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로 해결점

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의 경험이나 이론적 고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든 위험

을 사회보험이나 민영보험의 일방적인 체제로는 완벽한 보장이 불가능하

며, 오히려 공적보장과 민영보장의 조화를 통하여서 적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

수준은 기본적인 보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이 보장

하는 수준에 추가하여 보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보장수준에 대한 영역과 기능분담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성향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정

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사회

보험과 민영보험의 발전정도와 성숙정도에 따라 기술적인 상호조화의 가

능성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이러한 배경과 공적보장체제의 구체적 제도 그리고 민영보험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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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감안한 역할분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 상호조화모델을 구축하고 중 단기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되는 여

러 가지 문제를 교정하는 역할로서 기초보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

여 국민전체가 최소한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반면에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낮은 수준의 기초보장위

에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영보험은

위험에 대한 손실을 적정수준까지 보장하여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

계를 보완하여 두 체제를 조화시킴으로써 위험에 대한 대처가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다원화 체계는 이미

밝힌바와 같이 상호보완이 아닌 경쟁체제로서 상호간의 협조체계구축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상호간의 경쟁관계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존

재하여야 한다. 두 체제중 한 체제가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

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비효율적인 체제에 대한 다른 체제의 대체 가능성

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각의 체제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충실히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실화를 통하

여 상호간의 효율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보장기능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상호간의 적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리

용치치 못하다. 이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 사회적 배경과 경제

적 여건 그리고 국민의 보험인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17 -



따라서 이를 고려한 두 체제의 적정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나

라의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범위설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이나 민영보험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궁극

적인 목적은 두 체제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국민의 위험에 대한 대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체제의 조화

가 위험전가의 방법으로서 존재하는 것 외에도 예방과 재활에 의한 위험

회피와 위험감소영역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화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감수영역에 대한 보험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 우리나라의 公共과 民間 社會保險 조화모델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들의 위험에 대한 대응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를 통하여 위험의 규모 또는 강도를 축소하고자 한다. 먼저 위

험에 대한 불안감이 인식되고 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서게 되

며 이에 대한 대처로서 개인은 제1단계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고, 제2단계에서는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을 찾게 되며, 제3단계에서

는 축소된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마지막으

로 제4단계에서는 본인 스스로 이를 감수하는 단계로 위험에 대한 대처

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위험대처로서 위험관리에 있어서 보험의 의미는 개인

이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

에게 두는가에 따라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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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단계에서는 사회보험이 위험인수에 한계

가 있는 부분을 민영보험이 유연한 대처로 보험인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위험전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대처단계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영역구분이 변하게 되어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도 달라지게 된

다.

위험대처단계에 대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

하여 보면 먼저 제1단계인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보험이라는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으로 인하여 위험제거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이 직업병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

한 폐쇄조치를 통하여 위험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제2단계인 위험감소단계에서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의 경우 각각의 사회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급여의 형태로 제도화하고 있다 . 먼

저 의료보험에 있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이나, 산재보험

에 있어서 산재예방사업과 의료재활,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등도 위

험감소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실업보험에 있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

업능력개발사업등이 실업위험을 줄이는 조치로서 그 기능을 갖고 있다 .

한편 민영보험은 자율계약이라는 성격에 따라 위험감소에 대한 조치가

적극적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위험감소를 유도하기 위하

여 시행하고 있는 보험담보 위험을 감소시키는 시설등의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보험료를 감액하는 조치라든가, 이를 위한 융자사업 그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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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제3단계인 위험전가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적

인 역할로서 사회보험의 경우 개인의 노후, 사망 질병, 산재 그리고 실업

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비용발생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근거로 강제적으로

위험을 인수하고 이를 가입자의 재정부담을 통하여 위험을 담보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수준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전가되지 못한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한 인수를 통하여

보험료의 반대급부로서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민영보험

은 위험의 성격상 국민전체의 위험으로 판단될 수 없는 일부계층에 적용

되는 위험이나 사회보험의 발전미비로 인하여 담보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위험인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개인이 전가할 수 없는 위험의 경우는 제4단계로서 본인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로, 이는 개인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재정

적인 부담증가가 원인이 되는 경우와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정보부족등으

로 보험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여 담보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외에 개인이 가계재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일부를 부담하는

결정에 의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보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위험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회보험은 경직적 성격 때문에 이에 대한 유연

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반면에 민영보험은 적극적

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축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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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험 대처단계와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의 역할

위험크기

← - - -사회보험역할범위 - - -→

위험회피

사회보험

직업병 발생 사업

장의 폐쇄조치등

← - -민영보험역할범위 - -→

위험감소

사회보험

산재예방 ,건강진단

, 고용안정 , 직업능

력개발사업 , 재활

사업등

민영보험

사고예방정보제공 ,

캠페인, 보험료율

차별화

위험전가

사회보험

연금급여 , 요양급

여 ,장해급여 ,실업

급여

재활급여 , 유족급

여등

민영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

금지급

위험감수

민영보험

새로운 위험의 보

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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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목적과 기능의 차

이로 인하여 역할에 있어서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사회보험은 위험전가의 기초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되

사회보험의 역할을 위험감소와 위험회피에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위험전가의 부가적인 보완기능을 중심

으로 위험감수부문을 보험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정책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험전가의 대상으로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공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두 체제가 경쟁관계보다는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두 체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 즉 사회보험

의 기초적 보장과 민영보험의 보완적 또는 부가적 보장영역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두 체제는 각자의 영역에 대하여 Know - How를

축적하는 성숙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강조할 사항은 민영보험의 성급한 사회보험에 대한 경쟁적 접근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여야

할 부분이다 .

따라서 두 체제는 기존의 양쪽 영역에 대한 상호간의 혼합에 우선하지

않고, 두 영역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발전방향을 위한 노

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전가부문에서는 민영보

험은 사회보험이 부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보험상품 개발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위험 또는 보험 기술상 담보하기 어려운 이유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통한 위험감수

부문의 위험전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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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社會保障 關聯事業 參與方案

국민개인의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 및 영역 구분과

각 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사회보험의 기초보장

에 민영보험이 추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

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보험인수에 의한 보장이외에 사회보험

은 위험제거와 위험감소 그리고 위험전가의 대상자로서 국가적 책임에

의한 기초보장에 정책적 중점을 두어야 하며, 민영보험의 과제는 위험전

가의 대상자로서 사회보험의 한계를 보완하여 위험에 대한 보장수준을

적정화하는 동시에 개인이 위험을 직접 감수하는 부문에 대한 보험상품

의 개발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델에 준거하여 사회보장의 사적

부문에 대한 생보산업 참여방안을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련이 깊은 두 가

지 영역, 즉 위험전가의 대상자로서 영역과 위험감수영역의 위험전가화

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보험영역에 대한 민영보험의 참여는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이 보장

하고 있는 영역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장의 정도를 높이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민영보험이 사회보험의 사적부문에 대한 참여는 사회보험의 한

계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사회보험의 확대 및

발전 특히 급여부문의 변화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등의 체계와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아직 사회보험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위험으로

서 노령자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민영보험이 본격적으로 상품화하고, 기

타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에 의

하여 강제적용 보험상품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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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社會保險部門 民間參與 方案

가 . 老後保障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체계는 직역별, 직종별로 분

리되어 있고, 사업장규모,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고 있어 다원화 형

태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직역별로 볼 때 소위 특수직역으로 분

류되는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교원에 대한 노후보장체제가 각각 독립

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제활동계층 즉 일반근로자와 농어민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제도 내에 포함되도록 하여 폭넓은 체제를 형성

하고 있으며, 향후 자영자계층 및 기타 경제활동계층을 국민연금에 포함시

키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체제의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체제의 일관성 결여는 공적연금체제의 기

능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켜 공적연금체제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 역할을

수행치 못하게 하거나, 계층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이 역할은 이러한 왜곡된 부분과 미흡한 보장수준을 보

완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급여수준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최종보수월액을 기준으

로 20년 가입의 경우 50%를 지급하도록 하며, 초과가입년에 따라 2%포

인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최고 76%까지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전가입

기간동안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도내에 소득재분배 효

과를 높이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

우 20년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수준은 35%이며, 추가가입년도에 따라

1.75%포인트씩 가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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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직역제도에 의한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은 급여기준을 최종

소득으로 하고 있어 실제의 임금대체율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볼 때 크

게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특수직역연금제도에 의하여 노후를 보장받는

경우에도 민영보험이 추가적으로 노후보장을 담당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볼 때 국민연금에 가입된 고소득자의 임금대체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대한 민영보험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성은

더욱 비중이 있다 할 것이다 .

한편 국민연금의 급여계산은 전체가입자의 평균표준소득월액을 포함하

여 소득재분배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소득자 일수록 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

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월액산식은 0.2 (A +0.75B )(1+0.05n )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때 A는 균등부분으로 연금수급전년도의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

액의 평균치를 의미하며, B 부분은 가입자 개인이 가입기간 중 표준보수

월액의 평균액 그리고 n은 20년을 초과한 가입년수를 의미한다 .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경우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이 전체가

입자의 1/ 4 ( B = 1/ 4A )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

입기간이 20년만 되어도 100%가 되며, 가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체율

은 10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의 상한선을 임금수준으로

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진탈락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전체가입자의 1/ 2( B = 1/ 2A )인 경우도 20년

가입의 경우 임금대체율이 55%로부터 35년 가입의 경우 97%가 되고 있

으며, 소득이 3/ 4 수준의 경우에는 20년 가입은 42%, 35년 가입은 73%

가 된다. 반면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일치하는 경우(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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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35%이고 35년을 가입한 경우는 62%가 된

다. 한편 고소득자로서 가입자평균의 2배의 소득자( B = 2A )의 경우는

20년 가입의 경우 25%에 불과하며, 35년의 가입 경우도 44%에 머물게

된다. 더구나 가입자평균의 3배의 소득자 ( B = 3A )의 경우는 20년 가

입의 경우 22%에 불과하며, 35년의 가입 경우도 소득대체율은 38%로 매

우 낮은 수준이 된다.

<표 3 > 국민연금의 소득 및 가입기간별 임금대체율

한편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현재 보험료부과 대상 상한선은 월소득 360만원으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상한선 이상 소득

자의 국민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고소득자에 대한 낮은 소득대체율은 민영보험에 의한 노후보

장수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민영보험의 역할이 중

요하다 할 것이다.

(단위: %)

소득정도

1/ 4A 1/ 2A 3/ 4A A 2A 3A

가

입

기

간

20년 100 55 42 35 25 22

25년 100 69 52 44 31 28

30년 100 83 63 53 38 33

35년 100 97 73 62 44 38

40년 100 100 84 70 50 44

45년 100 100 94 79 5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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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과 노

후 소득보장을 위한 민영보험의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부분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이고 있어 민영보험이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절

대액에 있어서는 낮은 보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저소득계층을 위한 추가

적인 소득보장으로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고소득계층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아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은

상대적 보장수준이나 절대액에 있어서도 별도의 노후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민영보험영역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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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은 미래에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기

금이 고갈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연금재정의 수지불균형을 전제로 출발한 재정방식으로 연금

급여가 장기가입을 급여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입초기에는 기금누적이

발생하나 본격적인 연금급여의 발생과 더불어 적자누적과 기금고갈이 발

생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연금재정의 급여는 감액노령연금이 개시되는 2003년경부터 증가하기 시

작하여 완전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08

년을 계기로 급속한 증가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25년이고, 기금고갈시점은 2033년이 될 것이며, 이후의 재정적자는 다

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 한 급격히 심화되어 제도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방안

은 갹출부담의 상향조정이나 급여지급시점의 연기, 급여수준의 인하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연금제도 가입시점 차이에 따른 세대간

의 부담정도에 차등화를 가져올 것이며, 가입자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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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민연금재정 및 기금변화추이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수지균형을 위하여

보험료 부담을 인상하거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여 재정안정화가 이루

어져야 하는 만큼 이러한 보험료부담을 인상을 통하여 단순히 수지상등

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18%∼23%까지 상향조정하는 한계

점에 발생하여 현재의 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

또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현재의

1/ 2이상 낮아지게되어 노후보장을 위한 민영부문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

에 없게 된다 .

한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하에 전국

(1993년 불변가격, 단위: 천억원)

연도 적립기금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연금보험료 이자수입

1995

1998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3

2035

2040

2045

2050

135

262

431

1,017

1,886

2,853

3,517

3,289

1,696

- 289

- 2,029

- 7,335

- 13,589

- 20,283

43

91

129

225

352

462

568

611

624

552

572

629

681

748

8

17

23

48

97

183

377

644

1,025

1,312

1,502

1,934

2,285

2,557

35

74

107

177

255

279

191

- 33

- 401

- 759

- 930

- 1,305

- 1,604

- 1,808

33

76

110

173

250

313

376

442

517

552

572

629

681

748

9

15

19

52

102

149

192

169

1.067

0

0

0

0

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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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 기초보장은 이루어지게되나 소득비례연금은 기업연금화 하여야 하

므로 어떠한 형태의 연금체계에 대한 조정과정도 민영보험의 역할이 증

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부분에 추가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적절한 노후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연금에 있어서 일률

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지양하고 기업연금의 최저하한선만을 마련하여 기

업 스스로 기업복지차원에서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업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

라 민영보험은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전환에 따른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

하여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3층보장으로서 개인연금은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료 부과대상 이

상 소득자등 고소득자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감안하여 단순금액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득대체율 형태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적

극적인 개인의 노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체제에 대한 민영보험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국민

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를 들 수 있다 . 반환일시금제도는 가입기간이 15

년 미만인 자로서 자격상실후 1년이상 경과, 60세 도달,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가 된 경우나 가입기간 1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5년미만

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반환일시금 대상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 원금과 부담분에 따는 각각의 이자를 돌려 받도록 하

고 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있어서 급여수급조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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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거나 이미 가입제한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과 관련자가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 금전상의 손실은 보전하여 주

되, 연금급여로서의 보장에서는 제외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노후보장으로 연계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고, 생활여건 자체가 노후보장에 대한 준비로 전환하는

데에 여유가 없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보장에는 도움이

되지못하고 수급에 관련된 가입기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은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특성에 맞는 즉, 저소

득 또는 직역간 이동등 직업이동이 잦은 계층에 대한 반환일시금과 연계

한 노후보장상품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장해 및 사망에 대

하여서도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갖고 있는데 장해연금의

경우 급여자격에 있어서 질병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이상인자

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 제한규정과 유족연금의 경우에 가입기간 1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와 질병인 경우에 가입기간 1년이상인 경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제한의 보완으

로서 사망시 또는 장해발생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의 장해

연금 및 유족연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영보험의 보험상품에 의

한 보완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 醫療保障

우리나라 공적의료보험의 급여형태는 경제활동의 정지에 따른 소득손

실과 의료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비용부담을 보장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비용부담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의료비를 상환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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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는 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구조는 저부담저보장 구조로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진료시 본인부담 비중이 높아 의료보험기능의 한계성

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체제는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제도적

으로 명시하고 있어, 각 조합의 재정상태에 따른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료부담도 2%에서 8%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각 조합의 재정상황과 급여지출에 따른 유연적 대처에도 한계가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 가입자는 진료시 본인부담과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인 지정진료제도 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높은 의료비용을 부

담하고 있다

먼저 공적의료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으며, 법정

급여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급여가 아니고, 조합이나 공단의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는 공 교의료보험과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공 교의료보험의 경우 장제비를 법정급여로 규

정하는 반면에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의 경우는 부가급여로 분류하고 있

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정급여에 있어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

에 대하여 현물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자

격상실후 계속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건강진단등이 있으며, 현금급여는

요양비, 분만비 그라고 공 교의료보험에는 장제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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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의 한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

는 점은 높은 본인부담제도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

만급여를 받은 때,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담정도는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이고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및 진료비의 55%를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하고, 병원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40%, 의원의 경우는 30%로 진료

기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고 있다. 한편 총진료비가 10,000원 이

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정액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

액은 3,000원이다.

<표 5>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비중

그런데 근로자계층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상황을 보면 도

입 초기인 1984년도에는 수지율이 84%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1986년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987년을 계기로 재정흑자가 발생하여

1989년 이후 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인하조정에도 불구하고 총누적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는 법정적립금을

이미 초과하여 계정상의 적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진료비의 본인부담

- 입원 : 20%

- 외래

·종합병원 : 진찰료 + 진료비의 55%

·병 원 : 진찰료 + 진료비의 40%

·의 원 : 총진료비의 30%

(총진료비가 10, 000원 이하 일 경우, 3, 000원 정액 )

이외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 의료보험진료기간을 초과한 기간

의 진료비, 지정진료에 의한 청구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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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정추이를 보면 재정흑자누적으로 인하여

적립률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91년 전체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평균수지율은 75.2%로 흑자를 기록

하여 적립률은 107.6%로 약 12.9개월 분의 진료비지급액을 축적하고 있

었다. 이러한 적립현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1995년의 경우 수지율

85.2%, 적립률 116.3%를 기록하여 약 14개월 분의 진료비 지급액을 축적

하고 있다.

<표 6> 직장의료보험재정현황 및 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있어서 높은 자기부담비율과 의료보험

의 급여범위에 있어서 요양급여기간이 한계성 및 급여대상범위의 제한규

정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보장은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급여의 한계로 인한 저보장과

이에 대한 재정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으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수 입 (A) 1, 313, 375 1, 549, 255 1, 714, 509 1, 937, 387 2, 337, 194

지 출 (B) 987, 794 1, 131, 619 1, 306, 378 1, 492, 729 1, 992, 312

수 지 차 액 325, 581 417, 636 408, 131 444, 658 344, 882

(수지율B/ A) (75. 2 ) (73. 0 ) (76. 2 ) (77. 0 ) (85. 2 )

적립금

누적액 874, 556 1, 087, 741 1, 274, 301 1, 557, 697 1, 736, 313

(적립률%) (107. 6 ) (117. 8 ) (119. 4 ) (128. 7) (116. 3 )

진료비지급

개월환산(월 )
12. 9 14. 1 14. 3 15. 4 14. 0

자료 : 보건의료백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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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급여의 협소성은 저부담에도 불구하고 재정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모

순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정진료제도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근본취지가 왜곡되어

의료보험제도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정진료제도는 환자

의 편의 및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가 특정한 의사를 지

정하여 진료를 받거나 그 지정진료 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진료지원과

의 지정진료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따로 정한 수가를 지불하

는 제도이다5).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타병원보다 보수가 낮은 국립병원의 의사 및

의료요원들의 보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허가 병상수가 400인 이상인 일반병원과 치과대학병원에

확대적용되어 1995년 현재 86개 병원이 지정진료를 하고 있다. 현재 대

부분 지정진료병원은 지정진료에 의한 진료수입을 지정진료 의사에게 추

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진료기관소속의사 및 의료요

원들의 보수와 임상병리 연구비로 보완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정진료제도에 의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의

료보험의 본인부담 부분과,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

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지정진료에

의한 비용전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또한 지정진료 지정을 받은

병원에서는 일반진료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지정진료제도가 일반화되

5)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1991년 3월 기존에 대통령령에 의한 국립의료원

특진규정, 국립정신병원 특진규정 및 국립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특진규정을 통

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687호)을 제정하여 점차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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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환자의 선택여지가 없어, 지정진료병원에서 진료는 받는 의료보

험가입자는 전체 진료액의 약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여

야 하는 데, 이는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부분만큼을 추

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6).

<표 7>은 1993년 현재 64개 지정진료병원에서 지정진료인원 및 진료

수입에 대한 비교자료이다. <표 7>에 따르면 지정진료병원의 연간 지

정진료인원은 1,340만 명으로 총진료인원 3,015만 명의 44.5%에 해당되

며7), 또한 지정진료 수입규모는 1,402억원으로 총진료 수입액 21,963억원

의 6.4%에 해당되었다. 이는 1개 지정진료병원의 연간 지정진료수입액

이 평균 22억원 규모임을 의미하며, 대규모 대학병원의 경우 지정진료수

입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총진료수입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8).

<표 7> 지정진료현황(1993년)

6) 행정쇄신위원회 내부자료
7) 서울대 및 연세대 부속병원의 경우 지정진료율은 외래환자의 경우 70%수준이며, 입원환

자의 경우는 90%에 이르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 내부자료.
8 ) 서울대 및 연세대 부속병원의 경우임. 행정쇄신위원회, 내부자료.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총진료(A) 지정진료(B) 대비(B/ A)

진료인원
전체인원 30, 154 13, 404

44. 5%
병원당 평균인원 471 209

진료수입

전체수입 2, 196, 336 140, 173

6. 4%
병원당 평균수입 34, 318

2, 190

(최고 13, 440, 최저

9 )

자료 : 행정쇄신위원회, 내부자료 .

- 36 -



이러한 지정진료제도는 의료보험의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여 병원재정

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있다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본인부담 비중을 높이게 되어 의료보험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질병에 의

한 소득손실의 분산효과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즉 이러한 저부담저보장의 구조에서 의료보험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기능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공적의료보험의 요양급여에 있어서 요양급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도입초기에 과다한 지출에 의한 의료보험료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의료보험의 기능에 크게 제한이 발생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요양급여기간의 제한은 도입초기 연간 180일로

제한하였으나, 1994년 7월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연간 요양급여기

간을 210일로 연장하였고, 1995년 8월에는 모든 피보험자의 요양급여기

간을 210일로, 1996년 1월부터는 240일로 연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270

일 그리고 매년 30일 씩 연장하여 2000년에는 완전히 철폐할 계획이다9).

이외에 일정계층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기간제한을 이미 철폐하였는 데,

그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및 폐결

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등 이다.

<표 8> 요양급여기간변화추이

9) 국민복지기획단,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보건복지

백서, 1996.

년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요양급여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10일 340일 완전철폐

자료 : 보건복지부 , 복건복지백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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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적의료보험의 저보장체제는 향후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준이

향상으로 적정보장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보장수준

으로의 발전은 저부담구조에서 적정부담구조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

며, 이에 대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영보험은 기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특수질병에 한정

되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전제로 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액

급여 형태 그리고 보험사고로서 사망과 중대상해에 대한 급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성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병으

로 인한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장

기간의 요양이나 장해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성 보험상품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영보험의 질병위험에 대한 참여형태는 질병시 공적의료

보험의 본인부담부분을 보장하고 이외에 공적의료보험의 비급여부분에

대한 전액부담, 지정진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급여기간의 한계에 따른

부담등 공적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용부담을 종합적으로 보장하

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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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과 민영보험의 보완

100%

공적의료보험영역

민영보험영역

다 . 産業災害報償

1964년 의무적 시행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년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18만여 사업장

에서 800만명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른 사회보험과 같이 과소부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회보험으로써

최소한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산재보험을 민간 부문에서 맡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80%

70%

55%

입 원
1차기관 2차기관 3차기관 입원 및

외래
지정진료

진료기

간초과외 래

의료보험급여 적용 의료보험급여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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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다만 문제는 과연 민간부문이 본연의 공적산재보험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있다 . 이러한 산재보험의 민영화 주장은 산재보험의 민영보

험적 성격인 사용자의 책임배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에 있어서 가장 민영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

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이 산재보험의 관리운영

기구로 참여하는 방안은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산재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보완기능을 철저히 시행

함으로써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과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

라 보험산업의 발전수준에 적합할 것이다 .

이러한 상호보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한계점으로 지

적될 수 있는 것은 산재보험의 배상책임기능의 한계성을 들을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급여지급과 사용자의 배상책

임관계가 별도의 법적 책임관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해에

따른 노 사간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배상책임과

산재보험의 보상에 대한 경합청구를 인정하되, 이 보상의 한도내에서의

사용자 부분면책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11조)을 두어 산재보험의 정확

한 성격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로 인한 강제적용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산재보

험보상금 이외에 산재위로금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체가 57.5%에 이르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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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영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산재위로금에 대한 사용자 부

담의 보험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산재보험의 보완적 기능과 신재보험 시장

에 대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재에 대한 민영보험의 참여는 향후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의 민

영화 논의 자체가 산재보험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기 때

문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노동부에 의하여 직접운영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과 관료적 운영은 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한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향후 민영보험의 경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산재보험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통하여 단순관리업무에 대한

민영보험사에 대한 위탁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김진수, 유길상 외, 근로복지전개방향설정연구, 1996, p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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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結 語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장체계는 공공부문이 기초보

장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장범위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고,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이를 추가적으로 보장하여 상

호보완을 통한 종합적인 보장을 이루어야 하는 민영보험 부문도 아직 기

술발전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에는 미진

함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일견하여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향후 민영보험의 노력에 따라서는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영보험이 사회보험의 공적영역에 직접참

여하여 공적보험과 직접적인 경쟁관계로 돌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민영보험의 사회보험의 공적부문에 대한 직

접적인 참여는 두 체제간에 과다한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매우 크며, 이

러한 과당경쟁은 국민들로 하여금 보험에 대한 인식을 홰손하여 장기적

으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는 이러한

제한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영보험의 각 사회보험별 접근에 있어서 먼저 공적연금 영역에 있어

서는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기업연금의 활

성화와 현재 국민연금제도 개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2층보장연금이 도입

될 경우에 소득비례보장을 기업연금과 공적관리공단과 경쟁을 통한 건전

한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공적의료보험의 한계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부

담 저보장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액급여 형태

의 의료보험 상품울 비용발생에 대한 전액보장 형태인 비용손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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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형태로 전환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에 있어서 현행 산재보험체제에 작접적인 경쟁형태인 다

원화 체제를 지양하여 부작용을 막고, 현재 산재에 대한 사용자의 민법

상 배상부분을 민영보험에 적극적으로 부보는 형태의 참여가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민영보험의 사회보험 관련분야에 대한 추가보장 및 보완기능에

대한 노력을 통하여 관리능력이 배양되고 나면,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징수 및 지급등 단순관리업무를 민영보험사에서 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민영

보험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영보험의 사회보장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

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민영보험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며, 민영보험사의 지불능력을 배양하고 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반적 사회보험체계에서 볼 때, 사회보장재원의 확충차원에서 논

의되고 있는 사회보험세제도를 민간사회보험세액 공제제도도입으로 민영

사회보험을 유도하면서 사회보험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

사회보험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사회보험의 위험을 운영하도록

하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을 직접 사회보험운영기관에 납부하고 혜

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보다 자율성이 매우 큰

제도이며, 기업의 위험 억제노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간사회보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사

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불경기의 경우는 기업에 추가적인 부

담이 되어 기업의 위험억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전체 사회보험과 보완

적 관계에 있는 민영보험지출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

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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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業務領域 擴大와 綜合金融化 戰略

1 . 現況과 推移

우리의 금융제도는 미국, 일본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을 분리한 전

업주의원칙으로 출발

경제성장을 지원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배타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금융을 통제

이러한 칸막이식 분업구조는 고객의 금융이용에 불편을 주고 복합금

융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에 따

른 비효율이 큼.

특히 보험산업은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었고 단종업

무로 취급된 까닭에 부수업무나 주변업무의 개발이 어려웠음.

이러한 업무영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보험기관의 창의적인 혁신

을 제약하고 있으며 영업수지가 특정업무에 제한되어 있어 경기탄

력적인 대응능력이 취약하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

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겸업화를 확대 수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분업주의체제로는 금융의 증권화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세계금융발전의 대열에서 낙후될 우려가 대두되었던 것임.

특히 금융시장의 통합화 경향에 따라 자국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제약하면 국제금융에서 경쟁열위에 처함은 물론, 국내의 금융거래

도 해외로 유출되거나 외국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국내시장이

공동화될 현실적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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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期待效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제고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업무다각화에 따른 리스크 분산

고객의 편이성 제고

3 . 業務領域 擴大方案

가 . 基本方向 및 推進方案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경쟁여건 강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금융의 증권화경향에 따라 겸업화로 이행하는 세계 금융산업의 조

류와 부합하여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

해 직접겸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

핵심업무를 좁게 정의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

은 행 : 지급수단의 발행 교환 결제 업무

증 권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

보 험 : 보험의 인수 및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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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간 상품결합 및 전략적 제휴를 광범위하게 허용

직접(in - house)겸영이 가능한 업무의 자회사 분리도 허용

— 보험사는 가입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능과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

보험사의 업무확대를 위해 먼저 보험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

고, 이에 따르는 부수 주변업무의 범위를 규정

* 보험사업 이외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조의

개정 및 자회사관련 규정 신설

변액보험, 보험금신탁, 기금수탁대행업무, 외환업무 취급

나 . 向後 推進方案

향후 실질적인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는 보험업무와 연계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확대가능한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모채 알선업무

팩토링업무

지급보증업무

부동산신탁

저당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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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무

신용카드

투자자문 및 대행

벤처캐피탈업무

<表 Ⅰ- 1> 生命保險會社의 業務擴大 分野

참여가능업무 기 대 효 과

외환업무
- 해외자산운용시 환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고객에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기금수탁대행업무 - 장기성자산운용의 노하우 적극 활용

지급보증업무
- 대출심사기능의 강화를 통한 자산운용리스크 감소

-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저당증권 등 주택

금융업무

- 주택금융활성화에 기여
- 담보물관리 등 대출관련업무 효율화
- 도매금융체제를 유지하며 수익성 높은 소매금융 취급

보험금신탁 및

부동산신탁

- 만기보험금 수령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계약자서비스
-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부동산 수급균형 도모
-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다양화

리스업무
- 첨단산업 및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장기거액의 설비
지원으로 장기자금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카드업무
- 보험료 납입, 개인대출, 대당금 인출 등 제반서비스의
계로 계약자 편의도모

투자자문 및 대행업무 - 계약자의 종합적 재산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벤처캐피탈 업무

- 중견 중소기업의 첨단 신기술 개발지원으로 산업구조
도화에 기여

- 장래의 유망기업을 거래선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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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綜合金融化 戰略

가 . 主要 要因 및 形態

1) 主要 要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구조가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도 점차로 다양화되고 있음.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내외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업무영역의

확대를 시도하게 되었음.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되어 종합

금융화가 급진전하게 되었음.

새로운 기술 특히 전자통신과 컴퓨터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금융기

관의 종합금융화에 크게 영향을 미침.

2) 綜合金融化의 形態

완전결합 (com plete m erger )

하나의 금융기관내에서 각종 금융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조직내 여러 가지 금융적 자원을 가장 신축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

특정의 금융상품조합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자회사(subsidiaries ) 설립

하나의 금융기관이 또 다른 분야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간접적

로 종합금융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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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경영통제가 가능하여 금융그룹

의 종합적인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대외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자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그룹전체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음 .

지주회사 (holding com pany )의 설립

조직상의 신축성이 강함.

법적 독립성이 자회사보다 강하므로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자회사 방식보다 고객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음.

합작회사 설립

관계회사의 형성

부분적 겸영(판매 및 상품개발 제휴)

타금융기관과 필요와 여건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업무제휴를 할

수 있음.

업무제휴의 내용은 판매망의 이용, 공동상품개발 및 판매활동, 그

리고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

가) 販賣提携

보험사의 측면에서 타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한 판매망의 확대는

판매경로를 다양화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객을 접촉할 수 있고 판매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은행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 은행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한

계판매비용도 인하할 수 있으며 은행의 다양한 고객을 접촉할 수

있어서 판매량을 증대시키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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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행 등의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창구판매 또는

은행지점에서 보험판매를 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와 모집질서 문란

이 예상되기도 함.

나) 商品開發 및 綜合金融서비스 提供

새로운 상품을 개발 또는 다양한 상품의 혼합 등이 가능하며 고객에

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5 . 竝行措置

금융의 겸업화가 확산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및 규제가 불

공정금융행위의 근절과 위험관리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감독

(prudential regu lation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를 결합한 연결기준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도

입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prom pt corrective action )를 엄격히 시행

공인회계사 등 민간 감사조직이 감독기관의 보조기능을 담당하여

공신력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규율의 작

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

금융의 겸업화와 금융그룹의 형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을 효

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감독기관간 업무분담과 권한이양을 명확히 하고, 異種 감독기관의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의 기준, 범위, 그리고 강도 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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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관리체제를 강화하고, 협회 등 자율규제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독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

여야 함.

다양한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고객의 이익이 저상될 수 있는 이해상

충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 ) 제도를 도

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

진되어야 할 것임.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에 충실

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시장규율에 의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여건

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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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支給能力制度의 改善方案

1 . 支給能力制度의 意義

지급능력이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지고 있는 각종 채무

에 대한 이행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에 대한 이행능력

과 그 부분을 초과하는 지급여력(solvency m argin )으로 구성

과거와 같은 정태적 보험시장에서는 예정기초율 등 기본적인 가정들

이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

립하는 것만으로 지급능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

그러나 통상의 가정 하에서 산정한 책임준비금만으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

준비금을 초과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는 완충역할로서의 잉

여금, 즉 지급여력규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예정이율 자유화(2000회계년도)에 따라 책임준비금적립을 통한

지급능력확보를 건전성규제의 주된 방향으로 하는 순보식행정에 변

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와 효율화

가 주요 과제로 등장

각국 정부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감독하는 이유는 미시적인 측면

에서 지급불능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험시스템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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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리나라 支給餘力制度 導入內容 및 現況

가 . 導入內容

지급능력에 대한 규제는 전통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우측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채나 자본금 계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

느냐에 차이가 있음 .

부채계정인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한국,

일본)

법정최소준비금을 정하고 추가로 보험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에 대한 대비로 잉여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미국)

최소지급여력 (minimum solvency m argin )을 총체적으로 정하여 그

이상 적립하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더 강조하는 경우(영

국 등 유럽의 주요국)

— 생보사의 지급능력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급여력제도의 도입 및

변화과정과 현행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91년 최초로 지급여력기준(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을 도입하

였고, 1994년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으

로써 지급여력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1996년 지급여력제도를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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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내용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책임준비금의 1%를 지급여력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증자명령이 내려지며, 증자명

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규모에 따라 기관경고에서 정리에

이르는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표 Ⅱ- 2> 지급여력기준

구 분 1994년 규정 1996년 개정

최저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인정항목

(사업비절감액)

제재방법

100억원

초과사업비절감액

3단계제재조치

책임준비금의 1%

초과사업비율감소 해당액

금리연동형상품비율감소해당액

5단계 제재조치

구 분 내 용

최저지급여력기준 책임준비금의 1%

지급여력인정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

방식에 의한 보험료 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

적립금,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제97조 준비

금, 대손충당금, 금리연동향상품 감소율에 해당

하는 보험료 감소액, 초과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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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지급여력기준 미달시 단계적 조치

<표 Ⅱ- 4> 증자명령 불이행 규모에 따른 단계별 제재조치

— 신설생보사의 지급여력부족문제를 자금력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

으로써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

지급여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화와 함께 자본금

의 증액이 요구되나 신설 생보사의 경우 증자가 현실적으로 어려

운 여건을 감안할 때 자금력이 있는 기업의 참가가 필요

조 치 조 치 기 준

증자권고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자명령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재조치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명령불이행 규모 제재 방법

100억원 미만 대표이사 경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관 경고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계약자 배당제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보험사업 규모 제한

1,000억원 초과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 권고

** 이전단계 제재의 병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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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보험산업 진입규제제도의 개선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의

참여요건을 제시하였고, 5대 기업집단의 생보업 제한적 참여를 허

용하여 구조조정의 원활화 및 신규진입의 투명성 제고

나 . 現況

— 신설생보사의 누적적자가 심화 지속되어 1996년 3월말 현재 생보사

의 지급여력 미달액 규모는 14,405억원에 이르며, 기준에 미달한 회

사는 18개사에 달함.

1996년 8월 명령받은 증자금액을 1997년 3월까지 이행하지 못한 17

개회사 모두에 대해 지급능력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조치를 시행

— 신설생보사를 중심으로 심각한 지급여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설생보사들의 과당경쟁과 이연사업비 상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누적적자가 증대한 데 기인한 것임 .

무리한 외형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사업비 지출로 누적적자가 심

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능력이 크게 취약해졌으며, 이

연사업비에 대한 상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급여력 부족이 심화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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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5> 지급여력부족 생보사에 대한 조치내용(1997.8)

(단위: 억원)

회 사
1996. 8

명령액(A )
이행액(B)

미이행액

(A - 2B)
1997 제재조치

1997. 8

명령액

A

B

235

9

100

-

35

9
대표이사 경고

287

220

C

D

E

F

G

H

400

111

388

583

465

267

51

-

133

150

83

-

298

111

122

283

299

267

기관 경고

551

253

431

376

758

591

I

J

K

L

551

496

589

939

50

50

50

230

451

396

489

479

계약자

배당제한

877

869

653

920

M

N

O

P

Q

3,747

910

620

757

972

1,400

100

-

-

-

947

710

620

757

972

보험사업규모

제한

* 계약자배당

제한도

병과

3,178

954

1,076

751

1,386

R - - - - 274

계 12,039 2,397 7,245 - 14,405

* 증자가 모두 4∼9월 조기증자에 해당되어 증자액의 2배를 이행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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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支給能力制度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는 외국제도에 비해 기준이 낮고 또한 위험

관리기능이 취약한 편임.

EU의 지급여력 요건이 책임준비금의 4% 및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해약식 책임준비금의 1%에 불과

* 금융환경의 변화로 생보사의 도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수준

개별 생보사가 직면한 각종 위험에 대한 평가를 기초하여 지급여

력기준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보험영업규모의 일정비율을 적용함

으로써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수준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 1996년 절대액(100억원) 기준에서 영업규모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개선

되었으나, 자산운용, 언더라이팅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사별 상이한 위

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은행, 증권 등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와 규제방향의 통

일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위험기준자본금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EU국가들도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자본금방식으로 전환하

는 것을 검토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현재의 준비금제도와 지급여력제도 자체보다는

준비금이나 지급여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업계의 현실이 더 큰

문제

그러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 생보산업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는 증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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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자유화로 인한 경쟁 심화, 예정이율자유화 및 금리의 하향안정

화 추세, 이연사업비의 상각 등을 고려할 때 현 규제하에서 신설사

의 지급여력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회사별로 지급여력 수준이 양극화되어 있어 지급여력 상향조정 등

일률적인 제도개선이 어려움.

생보사의 지급여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화와 함께 자

본금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설생보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자가 어려움.

현행 보험보증기금 규모로는 계약이전에 따른 충분한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인수회사의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

4 . 改善方案

가 . 基本原則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생보사의 자구노력 촉발

부실생보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인상은 불식하되, 생보산업은 유지

발전되어야 함 .

문제해결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문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자생력이 있는 보험회사들은 구제되어야 함 .

* 자생력 유무는 기존의 재무제표분석은 물론 향후 자구노력 결과에 기

초를 두어야 함.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배제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함.

생보사의 조달여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재무구조 강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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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기금제도를 보완하여 도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생명보험시장의 유지비용은 그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에서 부담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하여야 함.

나 改善方向 및 竝行措置

1) 改善方向

현실적으로 일부 생보사를 제외하고는 외국 수준의 지급여력기준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현행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며 증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지급여력제도의 개선 (기준의 차등화, 단계별 제재조치의 세분화

등)과 생보사주주자격 완화조치 및 인수 합병관련 제도의 정비 등

이 이루졌는바,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

지하는 것이 필요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배제하여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료화 투명화

지급여력 제재조치에 임원권 교체요구, 인가취소를 명문화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구축

3,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생명보험료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2000

년 또는 2001년에 RBC 제도를 도입하되 초기에는 완화된 형태로

실시하고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감.

사업비율 자유화에 이어 예정이율이 자유화되는 2000년 이후 국내

보험업계의 평균적인 수익성악화와 경영위험증가는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이므로 2000년을 전후하여 위험기준자본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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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거에 선진국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

이며 점진적인 기준의 강화가 필요

<표 Ⅱ- 6> RBC 제도의 평가

2) 竝行措置

생보사 진입 퇴출장벽 완화 및 인수 합병 원활화

생보산업에 대한 진입 퇴출 완화는 기존 부실생보사가 보호되리라

는 기대감을 감소시키고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되는 한편

인수 합병을 유도하는 효과

생보사 공개 추진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시장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보사의 공개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후순위채권(subordin ate debenture ) 도입

외국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후순위채권 발행

을 허용

장 점 단 점

1. RBC 제도는 보험산업에는 물론 은행

재무건전성 규제 (예 : BIS 규제) 방식과

맥을 상통하는 선진 감독방식임.

2. 자산운용, 위험인수 등 보험회사의 경영

일반에 대한 간접적 규제효과 있음.

3. 각 사별 경영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음.

1. 대규모 증자가 요구됨

2. 계산이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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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기금제도를 리스크 수준을 고려한 납부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완전 사후납부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이미 출연율 계산방식에 신용도, 재무건전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

나, 출연율차등의 보다 중요한 요소인 자산운용위험 등의 포함이

필요하며 차등화폭도 더욱 넓힐 필요가 있음 .

<표 Ⅱ- 7> 사후납부형 보증기금제도의 평가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제도(경영평가제도 및 조기경보제도

등)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 .

장 점 단 점

1. 보험사간의 상호/상시 경영감시

동기 부여

2. 보험회사 도산시 소비자 완전 보호

3. 사전납부방식의 문제점 해결

(기금부족 문제 해결)

4. 향후 보험회사 수 증가에 따른 각

사별 출연액 부담 감소

5. 도산에 따른 감독당국의 부담 감소

1. 건전한 보험회사에 도산 부담

전가로 지급능력 파급효과 발생

2. 제도전환에 따른 건전사의

거부감

3. 도산회사 처리과정에서 각 사별

갹출액 배분 형평성문제 발생

4. 감독기관의 업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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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商品開發

1 . 商品開發과 會社의 危險管理

생보사의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된다. 따라

서 상품개발시에는 상품에 내재하는 위험을 회사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상품개발과 회사의 위험관리를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

생되고 있다고 유추되는 대리인문제, 미국의 경우 파산한 생보사의 유형

별 분석 및 상품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케이스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 販賣商品의 決定과 代理人 問題(agency problem)

개인연금보험상품을 비롯한 중단기 저축성상품들은 각 회사의 주력상

품으로서 회사마다 판매조직의 확보를 통한 양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신계약비 등 사업비의 과다한 사용으로 앞으로 재

무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우기 그동안 신설생보사에 대하

여 초기 5년간의 사업비의 1/ 2에 대한 이연자산의 허용과 다음 5년간의

이연자산의 상각은 보험사의 재무상태 악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주와 경영자인 대리인 사

이에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경영자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주주는 양적성장과

현금유입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으며 대

리인인 경영자는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에 의사결정의 초점을 맞출 수 있

는 것이다. 금융환경과 사회환경이 과거와는 엄청나게 변했으므로 재무

상태가 불건전한 가운데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보험사의 파산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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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도 있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

되며 회사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판매할 상품의 종류를 선정하여야 하며

외형성장보다는 회사의 수익에 공헌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수익성 위주의

회사경영이 필요할 것이다 .

나 . 破産한 生報社의 類型別 分析(美國의 境遇)11)

Best ' s Review (1992년 6월)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파산 (in solv ent )

하거나 재무적으로 불건전 판단을 받은 회사들(F ICs ; Financially

Impaired Com pany s ) 들로서 미국에 소재한 290개의 생명/건강 보험사들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 분석 결과는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우리

나라 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 ICs를 유형별

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會社規模(s ize)

과거 16년 동안(1976- 1991)의 F ICs중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자본금과

잉여금이 500만불 이하)가 74%, 중간규모회사(자본금과 잉여금이 500만

불∼5000만불)가 23%, 대규모회사(자본금과 잉여금이 5000만불이상)가

3%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각각의 규모범주내에서 F IC비율은 규모가 작은

회사는 1.84%이고 중간규모회사는 0.35%이며 대규모회사는 0.13%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규모가 작은회사가 FIC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11 Bes t ' s Rev i ew(Li fe / Hea l t h Insur ance Edi t i on ) , "Bes t ' s Insol vency St udy Li fe / Hea l t h

Insur er s 1976- 1991", June 1992,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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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所有形態(owne rship)

소유형태별로는 주식회사가 95%를 상호회사가 5%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회사형태내에서 F IC비율은 주식회사는 0.79%이고 상호회사는

0.38%이었다.

다) 主要業種과 商品(industry segment and product line)

건강보험에 치중하는 회사의 비중이 47%이고 생명보험에 치중하는 회

사의 비중이 41%, 연금보험에 치중하는 회사의 비중이 12%를 차지했다 .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각각의 주력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

내에서 F IC비율이며 이 경우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들의 F IC비율이

1.11%, 연금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들의 F IC비율이 0.82%, 생명보험

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들의 F IC비율이 0.58%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

국의 경우 의료비의 매년 상승에 원인이 있으며 연금보험취급사들의

F IC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연금가입자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會社의 年革(age)

회사가 설립된지 20년이 안된 회사가 49%를 차지했다. 보험산업에서 20

년이하의 연혁을 가진회사는 전체의 36%정도인데 전체 F ICs의 49%를 차

지하는 사실은 연혁이 짧은 회사가 파산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보험회사의 연혁은 20.7년, 건강보험회사는 25.5년, 생명보험회사는

26.7년을 나타내고 있어 연금보험사의 연혁이 평균적으로 가장 짧다.

4) 成長率(growth)

F ICs의 약 79%가 비정상적으로 보험료수입이 급증한 회사들이다. 업

계 평균성장율은 보통 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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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商品開發과 E qu it ab le社의 事例

미국의 E quit ab le생명보험회사 (T he Equit able Life A ssur ance Society

of the United St ates )는 1859년에 설립된 相互會社이었다. 1994년 말

현재 E quit able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금액은 생명보험에서 2,500억달러,

연금에서 270억달러이며, 자산은 1,750억 달러, 자회사를 합한 임직원은

13,100여명, 판매에이젼트는 7,800여명이며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보험판

매를 할 수 있는 대형회사이다.

相互會社이던 Equit able생명보험회사는 1992년 7월 16일에 株式會社로

전환되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

는 Equit able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利率保證契約(GIC; Guar anteed

Investment Contr act ) 에서 1980년대 전반에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

다. Equit able생명보험회사는 GIC에서 많은 손해를 본 후 금융기관평가

기관으로부터 등급이 내려가고 회사경영이 어렵게됨에 따라 대규모의 資

本增資를 할 수 있는 株式會社로 轉換하게 되었다.

E quit able사의 예는 생보업계에 商品戰略의 重要性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상품의 부채에 대하여 자산운용을 매치(m atch )시키는 資産

負債綜合管理(ALM :asset liability m anagem ent )가 생보사의 경영에 필수

적이라는 인식을 감독당국과 경영자들에게 인식시켰으며 이후 생보사에

서 ALM이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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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商品開發과 80年代 美國 生保社의 敎訓

美國生保社는 終身保險 등 전통적 상품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7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 기간 동안 생보사는

판매량의 증가가 수익과 자산의 증가로 직접 결부된다고 하는, 安逸과

繁榮의 時代 를 구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생보사는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

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생보회사가 취했던 대응행동의 하나가

保險商品의 革新이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개인연금보험이나 기업보험 혹은 연

금보험분야에 대한 금리감응형 상품의 개발과 운용은 생보회사의 잃어버

린 영역의 회복과 영업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 반면 生保會社의 商

品構成을 크게 變化시켰다 .

이처럼 1980년대 전반기에서의 생보회사는 금융혁명이 진전되고 경쟁

이 격화되는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대담한 商品革新을 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이고 공격적

인(aggressive) 資産運用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그

동안 신상품개발에 따른 높은 개발비용의 부담, 저부가보험료이면서 고

이율 보장으로 인한 Profit m argin의 축소, 상품구성의 변혁으로 인해 수

반되는 금리변동위험의 부담을 초래했다 . 이에 따라 인플레가 수습되고

금리가 하락된 후, 경쟁이 격화되는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생보회

사의 경영과 재무상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의 지극히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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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제환경 격변하에서 금융혁명과 규제완화로 인한 업계 내외에서의

商品競爭의 激化가 나중에 流動性問題, 支給餘力問題 등을 일으킨 원인

이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경험사례는 금융환경의 변화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품개발과 운용을 단기경영성과에만 연결시켜서는 안되고 현금

흐름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등과 관련된 장기적인 경영성과도 고려하여

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4 . 生報社의 商品開發能力의 擴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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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豫定利律

1 . 生報社의 資産運用收益率과 豫定利律

가 . 우리나라의 境遇

생보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KDI에

서 예측한 장기금리 전망은 다음 표와 같이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Ⅳ- 1> 1997∼2020년까지의 금리전망 (단위 :%)

연 도 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

( GDP def )
명목이자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05409

7.68013

7.30264

7.91699

7.69339

7.37714

7.05336

6.73164

6.41295

6.09727

5.78447

5.47444

5.16704

3.6

3.3

3.2

3.9

3.8

3.8

3.7

3.4

3.4

3.4

3.3

3.3

3.2

11.65409

10.98013

10.50264

11.81699

11.49339

11.17714

10.75336

10.13164

9.81295

9.49727

9.08447

8.77444

8.36704

주: GDP def는 KDI 전망치

- 72 -



생보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대응되는 것은 상품의 예정이율이다. 생보

사의 상품을 전통형상품과 금리연동형상품으로 나누고 전통형상품을 배

당, 무배당으로 나눌 때 예정이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Ⅳ- 2> 생보사 상품의 예정이율

이러한 예정이율구조에서 생보사들이 부담하는 평균예정이율은 보험계

약준비금의 예정이율별 가중치로 구할 수 있다. 과거 수년간의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자산운용수익률 및 평균예정이율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생보사의 경우 총자산 대비 운용자산의 비율인 자산운용률은 1996년의

경우 94.5%이며 운용자산수익률은 11.1%, 총자산수익률은 10.4%이다.

경험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총자산수익률은 금리(회사채수익률)의 약

85- 88%정도이다12).

12) 과거 5년간의 평균은 82%이다.

구 분 상 품 종 류 예 정 이 율

전통형 상품

유배당상품 7.5% + 배당율(현1.5%)

무배당상품
보험기간 10년이하 9.5%

보험기간 10년초과 8.5%

금리연동형

상품

약관대출이율 연동
새가정복지

직장인자유설계
약대이율 - 1.5%(현11.0%)

정기예금이율 변동

노후복지연금

노후적립연금

직장인저축

비과세가계저축

정기예금이율*120%(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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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 총자산운용수익률과 평균예정이율(1990∼1996)

<표 Ⅳ- 3>에서 알수 있듯이 90년대 초에는 운용수익률이 실제 평균예

정이율과 약 3% 정도의 차가 났으나 93년 이후에는 격차가 2%정도, 96

년에는 격차가 1.6% 이하로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작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1996년의 경우 상품별 비중은 금리연동형이 48%, 무배당 3%, 전통형

49%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생보사의 높은 부담금리에 대한 일차적

인 원인은 금융형상품의 비중이 높다는데 있으므로 이들 상품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동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존재 필요성은 당

분간 인정된다 하겠다 .

또한 금융형상품의 감소비율이 지급여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이들 상품의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

고 있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금리연동형상품이 부담금리상승요인으로 작

회사채 수익률 총자산 운용수익률 평균예정이율

1990 - - 12.4% 9.0%

1991 - - 12.0% 9.2%

1992 16.9% 11.9%(73.5) 8.8%

1993 12.6% 10.8%(85.7) 8.9%

1994 12.9% 10.9%(84.5) 9.0%

1995 13.9% 10.8%(77.7) 9.0%

1996 11.7% 10.4%(88.9) 9.0%

주: ( )안은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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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만큼 자산-부채종합관리 차원하에 그 비중을 적정수준 이내로 철

저히 축소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나 . 外國의 經驗 (日本)

1) 日本 太陽生命의 事例

<표 Ⅳ- 4> 최근 일본의 예정이율의 변화

보험상품은 예정이자율을 낮추더라도 낮춘 이율은 새로 판매되는 상품

에만 적용이 되고 이미 판매된 상품은 판매당시의 이율이 적용된다. 또

이 이율은 대부분 판매당시에 보증된 이자율이기 때문에 태양생명의 경

우도 현재 판매하는 해바라기 보험의 예정이자율을 계속낮추었지만 과거

의 계약들로 인하여(일본의 유지율은 90% 이상임) 현재 태양생명이 부

담해야 하는 평균이자율은 5.3%∼5.4% ( 95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

나 일본생보업계의 평균투자수익률은 3%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심각

한 이차손을 경험하고 있다 .

2) 닛산(日産)生命의 破産 敎訓

년도 1985∼1988 1990∼1933 '93∼94.4 ' 94.4 96.4

예정

이율

보험기간

10년 이하

10년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4.75% 3.75% 2.25∼2.75%

6.25% 6.0% 5.5% 5.7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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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豫定利律 運用方案

배당상품의 경우 7.5%, 무배당상품의 경우 9.5% (10년 이하), 8.5% (10년

이상)인 현행 예정이율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장기성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예정이율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

정이율의 조정방법은 일정기간 범위이율 한도 내에서 자유화하는 밴드제

를 거쳐 완전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정이율의 조정 전에 전

통형배당상품의 배당수준을 먼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가 . 商品別 豫定利律 調整方案

1) 傳統型 商品

급격하게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것은 계약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보상

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불확실성 및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정범위 내에서 자

유화하는 밴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연금의

예정이율 밴드인 5.0% ∼7.5%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예정이율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차손에 대

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無配當 商品

무배당보험의 경우 배당이라는 완충장치가 없으므로 금리하향추세 속

에서 조만간 금리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즉 보험

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회사채수익률의 85- 88%인 점과 금리의 전망을

고려하면 8.5%와 9.5%의 예정이율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배당상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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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내에 이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배당보험의 예정이율이 불안정한 것을 고려하면 상품운용은

예정이율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즉 무배

당보험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운용하고 저축성 무배당보험의 개발은 단기

저축성보험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기존사들이 무배당보험을 배당보험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

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신설사들이 주로 무배당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배당보험의 예정이율에 대한 리스크를 과소평

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배당상품의 예정이율 조정도 배당상품의 예정이율과 같이 범위이율

제를 거쳐 완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金利連動型商品 基準金利 對替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 노후복지연금보험은 정기예금이율에 새가정복

지보험은 약관대출이율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리스크에 대한 부담

은 적으나 각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 .

1995년 11월에 제 3단계 금리자유화가 앞당겨 시행되고 정기예금금리

가 각 은행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 최근들어 특히 시장실세금리의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은 고객의 인지도가 높고 산출 및

설명이 쉬우나 보험사의 예정이율의 기준금리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 은행의 수신금리 전략에 따라 생보사 부담이율이 영

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어 생보사 독자적인 기준금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기준금리 대체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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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貸出利律 連動

(i) 약관대출이율 : P rime Rate + Cedit Ris k(현재 12.5%)

(ii) 대출우대금리(P rime Rate) : 우량기업체에 적용하는 최저대출금리

나) 市場收益率 連動

(i) 장기채 수익률 + 주식배당 수익률 연동(일본생보사 예정이율 방식)

장기채권 유통수익률과 주식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자산의

구성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산식 : (장기채 유통수익률*대출 . 채권의 자산구성비율)＋(주식배당이율

*총자산중 주식비중)

(ii) 회사채 수익률 연동

회사채 유통수익률* 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 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

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연평균자료를 사용(년 1회 조정)한다.

장 점 단 점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부

담금리조정가능

생보사 이율체계의 독자성 확보

산출 및 설명 용이

각사별 산출방식 및 금리수준 상이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의견 절충 곤란

여신 및 수신금리의 직접 연계로 금리

조정 부담

장 점 단 점

회사채수익율은 시중실세금리를 잘

반영하여 인지도가 높은 시중 대표

금리

10년이상 장기채 수익율을 기준하는

경우 생보상품의 장기계약적 특성에

부합

국내 장기채시장의 미발달로 장기채 기

준지표 사용곤란

회사별 자산구성비의 차이로 대표성 미

흡

년도별 금리변동폭이 클 경우 기준지표

로서의 안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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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세금리가산 공시이율(미국생보사 최고예정이율 결정방식 응용)

유배당보험의 예정이자율을 최저보장금리로 하고 시장실세금리와 최저

보장금리차이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산식 : 최저보장금리＋시장실세금리 가산

다) 複合型 利律 連動(Bas ket 方式)

배당부 보험이율의 일정비율을 하한선으로 시중금리의 변동율과 자산

운용실적을 감안하여 Basket방식으로 산출한다.

산식 : (회사채수익률 * )＋(자산운용수익률* )＋(배당부보험예정이율* )

산식결정시 고려요소

: 기준금리의 실세금리 반영 필요정도

: 조달금리에 대한 운용능력

: 배당부보험과 균형을 감안한 최저보장이율

장 점 단 점

보험고유의 독자적 기준지표 설정가

능

시장실세금리반영

적정최저, 최고금리 수준설정으로

기준지표의 안정성 확보 가능

산출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설계사 및

일반인의 이해 및 설명 곤란

최저 및 최고 보장이율수준에 대한 이

견 가능성

보험계약기간에 따른 기간별금리 가산

을 위한 객관적 통계자료 검증 필요

장 점 단 점

보험사의 독자적 금리체계 정립 가

능

보험의 적정 경영마진 확보를 위한

수신이율 설정 가능

금리수준 및 결정방식에 관한 이해

및 설명 곤란

금리수준에 업계 공동 합의도출 곤란

자산운용수익율이 낮은 회사의 경우

역마진 우려로 반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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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豫定利律의 二元化

한국과 스위스13) 등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시 동일한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일본,독일, 영국, 대만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보험

료와 책임준비금에 대하여 별개의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보험상품

의 가격자유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예정이율도 자

유화될 예정이다.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보험료

산정시 예정이율은 자유화하더라도 책임준비금 계산시의 예정이율은 모

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수적 이율을 사용하는 예정이율의

이원화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정이율 자유화의 전단계로 보험료산출시 사용되는 예정이율은 고정

된 하나의 이율보다는 일정한 범위이율을 밴드제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

이율의 탄력적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상품의

예정이율이 어느 정도 자유화되어 있었더라면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이차

손에 대응하였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모든 회사가 이차손을 경험하고 있

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회사의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상품

의 예정이율은 빠른 시간 내에 자유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3) 스위스의 경우도 예정이율의 이원화를 위한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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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責任準備金

1 . 現行責任準備金 積立方式

책임준비금에 관련된 규정은 보험업법 제98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책임준비금의 계상),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2

조(비상위험준비금 등의 계상),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조(책임준비금 등

의 계상), 법인세법 제12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및 생명보험 상품관리규

정 제 3- 68호(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 등이 있다.

책임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

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며14),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보다 소액으로 할 수 없으나 재경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보험수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험

료 적립금을 계산할 수 있다15)라고 규정되어 있다.

책임준비금은 수리적 관점에서 크게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로

나눌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정을 살펴보자16).

14) 보험업법 제 98조
15)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2항
16) 상품관리규정 제 3-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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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保險料 積立金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책임

준비금의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 준비금의 적

립을 최고 한도로 하고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저한도

로 한다. 사업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t +
12

V = t V +
12

( t + 1 V - t V)

단,

: 납입경과월수

t V :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매사업연도말 순보험료식 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혼합 비례

적립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료적립금 적립율은 매년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전년도 적립율보다 하향 조정될 수 없다. 그러나 신설생보사의 경

우 1회에 한하여 최저적립 한도 이상 수준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

t V = K t V
( N ) + ( 1 - K ) t V

( W)

K =
t V - t V ( W)

t V ( N ) - t V ( W)

단 , t V : 실제적립준비금 t V ( W) : 해약환급금식준비금

t V ( N ) : 순보험료식준비금 k : 보험료적립금적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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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未經過 保險料

미경과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순보험료 중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한다.

미경과보험료 = m ' - t
m '

P

단, m ' : 3, 6, 12(분할납입회수), t : 납입경과월수,

P : 납입순보험료

다 . 其他準備金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과 상장주

식의 평가에 따른 차익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사내유보토

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내용의 충실화와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국내에서도 지급능력을 충실화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급여력제도가 실시(생명보험회사 지급

능력에 관한 규정, 94. 6. 24)되었고 이후 개정(96. 2. 29)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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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外國의 責任準備金制度

가 . 美國

1) 1980 標準評價法의 修正

이전의 수정과는 달리 1980 표준평가법 수정은 그 변화내용이 광범위

하나 그 주요목적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지속적인 사망률개선과 이자율상승으로 인하여 영업보험료 가격

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른 과다한 결손책임준비금이 보험산업의 문제점으

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1958CSO표 이후의 사망률개선을 적극 반영하고

1970년대에 이자율상승의 증가를 최대 평가이자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또한 1980년 수정의 또 다른 주요목적은 최대평가이자율과 사망

율기준의 수정시 50개주의 장시간에 걸친 입법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변

경이 가능한 유연성을 평가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다.

세째, 예금형태의 상품(Deposit T ype P lan ) 에 관한 책임준비금 요구

조건을 강화시켰으며 비확정보험료 상품(indeterm inate Prem ium Plan )"

과 유니버살보험과 같이 표준평가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품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은 주정부 감독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수정법안은 주로 수정이후의 신계약부터 적용되며 수정이전의 사망보

험과 개인연금의 보유계약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기존의 단

체연금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적립된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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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단 장래의 책임준비금의 증가폭에 대해서

는 수정법안을 적용해야만 하였다.

2) 1991 標準責任準備金評價法의 修正

동적평가이율 방식은 첫째, 기준금리에 시중금리가 이용되고 있었으나

자산내용과는 무관한 관계로 Solvency확보에 대한 보증이 어렵고 둘째,

결산기말시점 자료에 기초하여 과거 시장금리로 책임준비금 평가를 행하

기 때문에 변화하는 금리 및 자산 부채 등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며

세째, 단일공식에 의해 평가하는 관계로 각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1982년도에 뉴욕주에서 동

적평가이율을 적용할 때 평가계리인(V aluation A ctuary )제도를 채용하였

다.

가) NAIC모델法의 制定

뉴욕주 규칙 126호를 중심으로 cash flow test의 정교화, 표준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임명계리인( Appointed A ctu ary )에 의한 책임준비금

의 평가 검증과 의견서 제출의 제도화를 포함하고 있는 표준책임준비금

법과 그 규칙이 1991년 6월 NA IC모델법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에 각 주

의 법령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모델법은 cash flow test를 이용하여 자산 부채의 적합성을 시뮬레이션

검증에 기초해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126호와 다른 점은 대상 보험

종류를 GIC등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여 보험종류를 확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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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설정 등 요율정책등에도 계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임명계리

인의 명칭대신에 뉴욕주법의 Qu alified A ctuary라고 하는 명칭이 대신하

여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修正의 特徵

금융상품간 경쟁의 격화, 이자율 변동폭의 확대 및 유니버살 상품과 같

은 비전통적인 상품의 개발, 판매는 회사의 지불능력 확보를 위한 자산

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단지 최저책임준비금의 확보뿐

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부채에 대한 자산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수

정표준평가법은 요구하고 있다.

1990년 12월의 NA IC 회의에서는 자산적정성 분석을 포함하기 위하여

표준평가법의 수정을 결정하였고 새로운 "계리인 의견서 및 각서(NA IC

: A ctuarial Opinion And M em or andum )"의 개발과 더불어 1991년에 수

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이는 1980년법을 재 명시한 것이

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990년 수정은 보험회사 사업운용

의 주요부문에 대하여 계리인 의견서(actu arial opinion )를 제출토록 요구

하고 있다. 모든 보험회사는 반드시 선임계리인(appointed actu ary )을

두어야 하며 선정된 계리인은 해당회사의 책임준비금과 이에 관련된 계

리상의 산출부문이 적절하게 산출되고 보험계약조항에 부합하며 과거의

보고수치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주의 법규정을 준수하는가 에 대한

견해를 제출할 책임을 지게 된다.

1990년 표준평가법 (SVL )의 수정과 계리인 의견서 및 각서 의 개발을

통하여 계리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더불어 해당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

는 독립적인 활동영역을 부여하였으며 수년간 논의되어 온 평가계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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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정리 현실화시켰다. 또한 자산적정성 분석 의 도입에 따라 많

은 회사들은 광범위한 자산적정성분석(Cash F low T est )과 같은 추가적

인 분석을 수행하기 되었다 .

3) 其他準備金(任意準備金)

법정 최저 책임준비금(CRVM )외에 예상밖의 자산가 하락이나 기대밖

의 대형손실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준비금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에 구한된 유가증권 평가준비금(M SVR )이 1951년이래로 적립

되다가 점차적으로 AVR과 IMR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1994년 완전 대체

되었다.

자산평가준비금 (AVR )은 실현 또는 미실현된 자산매각소득 및 손실의

잉여금에 대해 효과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과거 M SVR이 유가증권에 국

한되었던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단기투자, 채권, 주식 등의 자산을 대상

항목에 포함시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준비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자유지준비금( IMR )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

한다.

나 . 日本

1) 日本의 責任準備金制度

일본의 신보험업법은 56년만에 개정되어 1996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신보험업법은 규제완화 및 자유화에 의한 경쟁촉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공정한 사업유지의 확보라는 세가지 기본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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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위의 세가지 기본목표 중 하나인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를 달성하

기 위하여 장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이행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

립에 관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적정한 책임

준비금의 적립을 통하여 생명보험회사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후의 규제완화와 자유화촉진을 전제로 한 계약자 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법령상에 표준책임준비금 규정을 설정하고 보험료산출 예정이율과

준비금적립이율을 이원화하여 점진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은 제

한적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준비금 적립은 최고이율을 제시하여

적정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한 지급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험료의 인

하경쟁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

이중 보험료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장성 고시 제48호에 의해 적립방법,

예정사망률, 기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수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 즉,

적립방식은 평준순보험료방식으로 하고, 예정사망률은 사단법인 일본계

리인회가 작성하고 대장대신이 검증한 것으로 하며 예정이율은 연 2.7%

로 한다. 여기서 예정이율 2.7%는 지급여력기준에서 금리리스크의 기준

금리에서 원용한 것이다. 예정이율은 기준금리 * ( 1-안전율)로 결정되

며 기준금리는 10년 국채이율의 일정기간 평균치 등을 의미한다. 일본

계리인회는 1996년 1월 9일 생보표준생명표 1996을 발표하였으며 표준생

명표는 이전 일본전사표(제5회)에 비하여 남자사망률이 5%, 여자는 8%

정도 낮은 수준이다.

표준책임준비금이란 하기의 ① ②와 계약자가격으로서의 적립금 중

어느 것이든 큰 쪽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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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장대신이 정하는 표준사망률, 표준이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현가

② 그 보험계약의 영업보험료와 표준사망률, 표준이율을 사용하여 계산

한 평준순보험료중 어느쪽이건 작은 것을 보험료로 하였을때의 장

래의 보험료수입의 현가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다음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보험료 적립금 :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장래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보험수리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ⅱ) 미경과보험료 : 결산기 이전에 수입된 보험료중 미경과기간에 상응

하는 책임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ⅲ) 위험준비금 :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장래의 채무를 확실하게 이행하

기 위해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보험리스크에 대비한 위험준비금과 예정이율리스크에 대비하는 위

험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한다 .

2) 將來收支分析과 計理人의 役割强化17)

17) cash low test를 일본에서는 장래수지분석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고

찰할 떄 여기서는 자산적정성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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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其他準備金(任意準備金)

보수적인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운용으로 준비금 자체에 비중을 두어

Solvency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과거의 86조 준비금이 보험업법 개정후

가격변동준비금으로 변경되어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순매각익을 적립하

는데서 총자산을 대상으로(환 Risk 포함)한 적립으로 확대되었고 2차대

전 당시부터 도입된 위험준비금과 함께 전반적으로 Solvency M argin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 危險準備金

2차 대전중 피보험자가 전투지역으로 나갈 경우에 받아야 할 특별할증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어서 대신 사차익의 일부를 유보, 위험

준비금으로 적립하던 것이 관행화되어 적립이 계속되고 있다.

<위험준비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 준
매년 사차익의 5% 이상을 적립하며 적립한도액은 개인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의 1/ 1000, 단체보험의 경우 2/ 1000

환 입
사차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가능

손금인정

순보 달성사 : 불인정

순보 미달사 : 인정(단, 순보식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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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價格變動準備金

기존 보험업법 제86조 준비금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부터 순매각익

등을 적립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가격변동이 심한 자산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또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을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설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주식이나 채

권, 외화자산 등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가격변동준비금 설정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96년 업법 개정에 가격변동준비금으로 확대하여 준비금 적립을

규정하였다18)

다 . 英國

영국의 경우 보험료 산출기초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으며, 책임준비금

의 평가시에는 최고이율 이내의 기초율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적립수준은 공시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령상의 최저준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사의 상황에 따라 위임계리인이 결정한다. 책임준

비금의 적립은 장래의 자산평가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기존계약

에 대한 평가이율도 매년 수정되는 평가연도방식(lock - out m ethod)을 사

용한다.

18) <제115조 가격변동준비금>

1. 보험회사는 그 소유하는 주식 기타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자산(이하 주식 등)에 대하여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가격변동준비금 으로서 적립해야 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적

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인가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준비금은 주식 등의 매매 등에 의한 손실 (매매, 평가대체 및 외국환시세의 변동

에 의한 손실 및 상환손을 말한다.)액이 주식 등의 매매 등에 의한 이익 (매매 및 외국환

시세의 변동에 의한 이익 및 상환익을 말한다.)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차액의

보상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 이외에 없애서는 안된다. 단, 대장대신의 인가

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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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리인은 1년에 1회씩 실시되는 재무상태 조사에서 소정의 평가규

칙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DT I)에 보고하여야 한다.

1) 計算基礎率

이자율은 생명보험에 귀속된 현존자산의 수익률 또는 필요한 경우 장래

의 투자액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감안하여 신중한 평가(prudent

as ses sm ent )를 통해 결정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신중한 평

가란 자산운용 수익률의 97.5%를 의미한다. 이자율 고정자산에서 수익률

의 평가는 연간 이자율로 한다. 그리고 이자율 변동 자산에서의 수익률

의 평가는 주식 및 토지의 경우 평가일 이후 12개월동안 예상되는 수입

의 자산가치 대비 비율로 하고, 기타 변동 자산의 경우에는 연간 이자율

로 한다.

장래 투자에 의해 수익률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평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 (3년 이내의 경우 상기

방법을 따름) 다음 3가지 중 최저값으로 한다.

(i) 평가일 현재 장기국채수익율

(United Kingdom Governm ent fixed - interest securit ies에 대한 만기

15년분 수익률의 중위수)

(ii) 장기국채수익률 기준으로 6% + 그 초과분의 1/4

(iii) 7.5%

평가이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투자대상 수익률의 97.5%를 가중 평

균하여 구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한편 책임준비금은 자산의 변동에

대해 항상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계리인회의 guidance note

에 의하면 책임준비금은 자산가격이 즉시에 하락하는 경우(예를들어 주

가의 25% 하락, 금리의 3% 인상 등) 법령상의 최저책임준비금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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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준비금, 즉 m ism atching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사망률은 공표된 적절한 생명표 및 해당회사의 경험사망률을 이용하고,

사업비율은 현존 계약의 보전, 세금, 장래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감안하

여 결정한다.

2) 積立方法

생명보험 채무의 규모는 개별 계약별로 장래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 단위로 평가될 수

없는 일반적 위험에 대비해 추가적인 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고, 계산방법

및 계산에 이용된 가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장래법의 적

용이 불가능하거나, 장래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이 증

명하는 경우 과거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계약별로 계산하는

것보다 채무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경우 근사치를 사용하거나 일반화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순보험료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험금의 3.5% 이내의

질멜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단, 질멜공제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신

계약비의 동일계약군의 평균을 상회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계획서에 기재된 신계약비까지 질멜공제를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은 전기질멜식인 최저책임준비금 이상

을 조건으로 각 회사의 선임계리인이 결정한다. 실제로는 장래 배당지

급을 고려하며 이는 장래에도 현재의 배당률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장래의 배당지급규모를 책임준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한편 책임준

비금 평가이율은 기계약평가이율을 변동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

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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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責任準備金 積立方式에 대한 考察

가 . 現行制度의 意義와 問題點

현행 K방식의 준비금적립방식은 87년에 도입된 제도로 준비금적립의

충실화를 유도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제

도이다.

K =1인 회사에 대한 혜택은 ① K율에 따른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의

차별화 ② K =1인 회사의 경우 주주배당 허용 ③ 보험보증기금 출연시

K율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이 있다.

97년 3월 업계 K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책임준비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능력확보 측면에서 현행 책임준비금제도는 환경변화 등에 따

른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전체 지급능력측면에

서는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과 각종 리스크에 대응되는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지급여력의 수준 등이 조화있게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순보식 책임준비금 유도에 지급능력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K율

삼성, 교보, 흥국 100%

제 일 14.8%

기타 전 생보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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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행 책임준비금제도 하에서는 K율이 다른 회사들 간의 경영성

과 비교측정이 어렵다 . 생보사의 결산손익 ( 배당전잉여금)은 수입(수입

보험료와 투자수익)에서 지출(지급보험금과 사업비)을 차감한 총수지차

에서 전년도수준의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한 후 지급된 계약자배당을

환입한 금액이다. 따라서 똑같은 경영실적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책임

준비금의 적립방법에 따라 회사의 결손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또 계약

초기의 유지율이 높을수록, 중장기보험의 상품판매비중이 높을수록 k가

높은 회사는 적립부담이 높아지므로 바람직한 경영개선 노력을 저해한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째, k율이 다른 회사간의 계약자배당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가 높은 회사는 k가 낮은 회사보다 준

비금을 더 많이 적립하여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k가 낮은 회사보다

경영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금적립부담으로 계약자배당의 제한이

올 수도 있고 또 지급능력이 충실한 k가 높은 회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오히려 배당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은 k를 높게 적립한 회사에 대하여 가시적이며 실효성이 많은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적 배려로 형평성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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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 준비금 적립금액(FY '96년말 기준)

나 . 責任準備金制度의 發展方向

1) 標準責任準備金제의 導入

감독당국은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 공표된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Ⅴ- 2>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일정

(단위: 억원)

회 사 순보식 해약식(1) 실적립액(2) (1) - (2)

기존사 674,054 619,502 656,263 36,761

A 131,119 117,235 117,235 -

B 38,216 35,723 36,092 369

C 277,864 254,649 277,864 23,215

D 33,929 31,761 33,929 2,168

E 164,913 153,905 164,913 11,008

F 28,013 26,230 26,230 -

내국사 87,684 80,569 80,569 -

합작사 40,892 36,742 36,742 -

지방사 52,436 49,751 49,751 -

외국사 2,442 2,014 2,023 -

합 계 714,646 655,199 686,578 36,761

구 분 제1단계( 94.4) 제2단계( 95.4.) 제3단계( 97.4.)
제4단계

( 98년후 검토)

계약자배당 -
위험율배당

(사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이차배당)

사업비차배당

(비차배당)

보험료
예정사업비중

일부(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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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단계 가격자유화까지는 현재 진행된 상태고 1997.7 발표된 금융개

혁추진방향에 따르면 제 4단계 자유화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Ⅴ- 3> 98년 이후 자유화 일정

98년 이후에 예정이자율이 자유화될 경우 일본, 미국, EU국가 등과 같

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과 준비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다르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도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며 표준책임준비금제도하에서는 표준생명표의 작성과 준비금적립

에 사용될 최고예정이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표준책임준비금제도가 도

입될 경우 준비금적립방법은 지급여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특히 준비금적립방법을 낮은 수준으로 할 경우 그에 따른

지급여력제도의 점진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채택할 경우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보완할 다음

과 같은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표준생명표의 작성 및 표준예정이율의 결정방법

② 임의 준비금제도의 보완

③ 지급여력제도와의 관계 설정

④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하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예정이율 1998. 4부터 범위이율제, 2000년부터 완전자유화

예정사업비 2000년부터 자유화

비차배당 1999.4 부터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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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②, ③, ④는 서로 연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따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는 없다 . 특히 표준책임준비금제도하의 준비금 적립

방식은 일본은 최대한도인 순보험료식을 택하고 있고 구미의 많은 나라

들은 최저한도나 최저한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적립하고 있다.

지급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나라가 책임준비금 이외에 임의준비

금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지급여력제도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당

히 높은 수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준책임준비금제도하의 준비금

적립방식을 구미의 나라들처럼 최저수준이나 최저보다 약간 높게하려고

할 경우의 전제조건은 임의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여력제도를 그들

나라처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약환급금

식 준비금도 적립하지 못한 신설사들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임의준

비금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여력제도를 현재수준보다 강화하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표준책임준비금

제도하에서의 준비금 적립방식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

2) 準備金積立의 充實化에 따른 惠澤 부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율자유화와 연계해서 표준책임준비금제의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제도내에서 (즉 보험료 산출 기초

율과 준비금산출 기초율이 같음) 준비금적립제도의 변경안에 대한 논의

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순보험료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들은 신계약의 비중이 크고

순보충당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K율을 하향조정하거나 준비금적립방

식을 해약환급금식으로 하고 리스크별에 기초한 임의준비금의 강화를 주

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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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율을 하향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K율을 100% 적립한 회사와 0%

를 적립한 회사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차원에

서 준비금제도를 해약환급금식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임의준비금제도

와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노력한 준비금의 충실적립(순보행정)의

포기, 준비금제도의 변화로 결산에 여유가 생긴 회사들의 판매경쟁에 대

한 우려, 지급여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설사들에 대한 임의준비금 및

지급여력의 부담증가, 또 그동안 순보식 적립회사들의 K = 1의 덕분에 얻

었던 혜택 등을 고려하면 현행제도 내에서 준비금적립방식만 하향조정하

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다. 특히 임의준비금제도의 도입이

나 지급여력제도의 강화 등은 대다수 신설 생보사들이 현실적으로 따라

오기 힘든 정책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변경하

는 것보다는 준비금 적립방법의 정보공시, 배당에 대한 혜택 등 책임준

비금을 충실히 적립한 회사들에게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방안들이 정책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將來收支分析의 導入19)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의 세계적인 조류이며 기본방향은 첫째, 법령에 의

한 방식의 규제를 적게하고 평가방법을 평가계리인의 전문성에 위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둘째, 상품내용 등의 부채측면만이 아닌 자산측면의

실태도 함께 평가를 실시하며 셋째, 결산기말 자료에만 기초하여 평가하

지 않고 장래수지분석(cash flow test )에 의한 개별회사의 특성, 변화상

황 등을 반영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9) 자산적정성분석이란 용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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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 방향은 오래전부터 임명계리인 또는 평가계리인제도의 전통

이 존재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를 시작으로 단일시장 실현을 향한 통일명

령서(EC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법령화의 의무를 부담)을 통하여 유럽 각

국에 확대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평가원칙이 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캐나다, 호주에서는 미국과 같이 cash flow test (캐나다에서는

Dynamic solvency test라고 함)를 법령에서 다루고 있고 보험수리학의 기

본도구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적인 조류에 맞게 또 규제완화 및 환경변화 등

에 따른 리스크의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래수지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장래수지분석을 통하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검증을 의무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리인은 여러 경제.경영환경 속에서 장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회사가 장래 지불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금

리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하에서 회사의 지불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래수지분석의 결과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부족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감독당국에 계리인 의견서로 제출하게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장래수지분석을 위하여는 계리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

히 계리인의 선임과 퇴임 등에 대한 신분보장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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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 言

IMF의 긴급지원자금을 받게됨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핵심현

안으로 등장하였음.

과거와 같은 호송선단방식의 금융산업정책이 종말을 고하였음은 분

명하지만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음.

특히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퇴출이 거의 없었던 까닭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외환, 주식, 채권, 단기금융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불안한

가운데 긴축정책과 기업부도에 따라 격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일상적인 경제 및 금융행위도 위축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1980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대응정책수단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연쇄도산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움.

이 자료는 작금의 경제 및 금융불안에 대응한 전략수립을 위해 참고

할 수 있도록

먼저 IMF가 최근에 간여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IMF의 의도

및 외국의 대응전략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준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전개방향을 추정한 다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주요지표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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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IM F 介入의 波及效果

1 . IM F 救濟金融 槪要

구제금융(St and by Credit )은 IMF 규정(Article)에 따라 해당국이 국

제수지 적자보전 ("balance of paym ent s need")을 위해 지원을 요청

할 경우 1∼3년의 기간동안 공여되는 단기신용

구제금융의 실제 운영은 국제금융질서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

1960년대말 Gold Pool제도 붕괴와 함께 급격한 자본유출에 직면한

영국과 프랑스 지원

1970년대 이후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외채위기(Debt

Crisis )에 직면한 남미국 등 저개발국에 대한 장기지원

1995년 2월 멕시코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후 국제금융질서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외환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단기지원의 상대적 중요성 부각

1997년 11월 현재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 전체 15개국에 대하여

구제금융이 공여되고 있음.

이중 13개국은 저개발국에 대한 장기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지원규

모도 미미하며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에 대

한 지원으로 전체공여액의 대부분을 차지

* 1997년 11월 현재 구제금융 대상국(규모, 억불) : 아르헨티나(2.9), 불가

리아(2.6), 지부티(0.03), 이집트(3.7), 엘살바드로(0.5), 헝가리(3.6), 레소

토(0.09), 파키스탄(3.7), 파푸아뉴기니아(0.5), 루마니아(3.3), 우크레인

(5.4), 우루과이(1.7), 태국(39), 인도네시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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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은 일정기간내 국제수지 개선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방안의 제시 및 이행이 공여조건이며 정책

방안의 추진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분할 지급

일반적인 정책방안의 범주는 1) 긴축적인 거시정책 운용, 2) (금융)

산업구조개선, 3) 금융 및 상품시장 자율화 및 개방 등이며 세부내

용은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결정됨.

최근에는 구제금융의 대상국과 경제관계가 밀접한 주변국가가 별도

의 신용(Bilater al Credit )이 동시에 공여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신용규모는 해당 국가의 세계경제상 위상 및

외환위기 발생시점의 국제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IMF 자체의

구제금융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

2 . 救濟金融 事例 檢討 - 멕시코 , 태국 , 인도네시아

가 . 槪要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3개국 공히 외환위기 발발에 따라 통화가

치가 폭락하고 자본유입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해당국의 요

청에 따라 구제금융 실시

멕시코는 94년 12월, 태국은 97년 7월 고정환율제의 포기와 함께

통화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태국사태의 영

향으로 97년 7월이후 루피貨의 하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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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요청에 따라 IMF는 각각 95년 2월(멕시코), 97년 8월(태국),

97년 11월(인도네시아)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하는 동시에 주변국

의 구제금융 지원을 주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두 나라 SDR Quat a의 약 5배수에 해당

멕시코에 대한 지원규모는 IMF 구제금융(SDR Quat a의 7배수) 및

주변국의 구제금융 모두에 있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멕시코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대규모였던 것은 멕시코와 밀접한

경제관계가 있는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

<表 2>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國際救濟金融

(단위: 억불)

멕 시 코 태 국 인도네시아

IMF 구제금융

Quata 배수

178

(6.9)

39

(5.1)

101

(4.9)

신용공여국

(공여금액)

미국(200)

BIS (100)*

일반은행(30)

일본(40)

홍콩(10)

말레이지아(10)

싱가포르(10)

중국(10)

호주(10)

인도네시아(5)

한국(5)

World Bank (15)

ADB(12)

일본(50)

싱가포르(30)

미국(30)

말레이지아(10)

호주(10)

World Bank (45)

ADB(35)

소 계 330 127 210

총 계 508 166 311

자료: IMF Press Release, T he Economist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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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멕시코

IMF 구제금융지원의 주요조건인 거시경제 운용목표는 94년 GDP대

비 8%에 달하였던 경상수지 적자폭을 95년 4%, 96년 3∼3.5%수준

으로 감축하는 것.

95년중 성장률은 94년의 4.5%에서 1.5%로 하향조정, 물가상승률은

환율절하 및 가격현실화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94년의 6.9%에서

19%로 상향조정.

96년에는 한 자리수의 물가상승률과 GDP대비 3% 내외의 경상수

지적자, 그리고 4% 내외의 성장률을 당초에 전망.

<表 3> 멕시코의 巨視經濟 推移 및 運營目標

목표달성을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재정긴축 방안 실시를 약속

부가가치세율 인상(10%→15% ), 공공기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의 현

실화(전기료 20% 인상, 가솔린가격 35% 인상), 최저임금상승률의

10%내 억제 등 전반적인 긴축정책 실시

세수감소에 대응한 재정지출 10% 감축

1992 1993 1994 1995*

실질성장률 2.6 0.4 4.5 1.5

물가상승률 11.9 8.0 6.9 19.0

재정수지(대GDP비중) 1.6 0.7 0.5 0.5

경상수지(대GDP비중) 8.0 4.0

총 저 축(대GDP비중) 13.9 14.1 13.7 16.6

* :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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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역시 거시경제 운용목표와 일관되게 긴축 운영할 것을 약속

멕시코은행의 신용팽창을 명목GDP성장률보다 낮은 17%에서 억제

함으로써 외환시장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

구조조정 목표는 국영기업 민영화 및 금융산업 구조 개선

이를 위하여 규제완화와 법제개편을 통해 발전소, 항만, 공항, 통신

등 국영부문을 민간화함으로써 효율성제고와 정부부채 경감을 동

시에 도모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멕시코의 경우 위기발생 이후 성장율이 94년의 4.5%에서 95년 - 6 .2%

로 급락하고, 물가상승율은 환율절하의 영향으로 6.9%에서 35%로

확대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이 초래됨.

그러나 거시경제의 긴축운용과 구조개혁의 성공으로 멕시코 경제

는 96년 이후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96년 5%, 97년 8%의 높

은 성장율 기록

이와 같은 멕시코경제의 조기회복에는 당시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

던 미국의 지원과 수입증대가 크게 작용

멕시코의 경우 95년 3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정책방안이 국제투자

자의 신뢰를 획득하였고 이후 과단성 있는 추진에 성공함으로써 국

제자본이 재유입되기 시작하여 구제금융의 조기상환 실시

IMF 구제금융이 시행된 95년 상반기 멕시코 정부는 GDP대비 2.1%

의 흑자재정을 운영하여 IMF 권고치를 초과달성하고 국제투자자의

호응을 유도("M exico St art s A g ain " T he E cnonom is t 9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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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미국기준의 회계기준을 도입하

는 한편 은행자산의 공시제도를 정착시켰고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소유를 적극 유도(97년 현재 은행주식의 10% 이상 외국인 소유)

건실한 경제운영의 결과 대외신인도가 회복되며 자본유입이 재개

되자 구제금융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기 시작하여 97년 1월 상환완료

(미국 지원금의 경우 예정에 비해 3년 조기상환에 해당)

다 . 泰國

IMF의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태국 거시경제의 운용목표는 96년 GDP

대비 7.9%에 달하였던 경상수지 적자폭을 97년 5%, 98년 3% 수준

으로 감축하는 것.

동시에 외환보유고는 4.2∼4.4수입개월 수준에서 유지

실질성장율은 96년의 6.4%에서 크게 하락한 2.5% (97년) 및 3.5% (98

년) 수준을 목표

<表 4> 泰國의 巨視經濟 推移 및 運營目標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실질성장율 8.9 8.7 6.4 2.5 3.5

물가상승율 5.3 7.1 4.8 9.5 5.0

재정수지(對GDP비중) 1.8 2.5 2.2 - 1.6 1.0

경상수지(對GDP비중) - 5.6 - 8.0 - 7.9 - 5.0 - 3.0

외환보유고(對GDP비중) 6.8 6.3 6.6 4.2 4.4

* :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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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는 IMF 구제금융 실시와 함께 재정 및 통화긴축을 약속

부가가치세율 인상(7%→10%), 98년 재정지출 대폭 삭감(9,500억바

트→8,500∼8,900억바트)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민영화 추진

97년 10월 14일 다음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 태국정부는 총 91개 파이넌스회사 가운데 IMF 구제금융 실시 이전인

97년 6월 16개, 8월 42개 등 총 58개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단행

부실자산 기준 강화 (종전의 12개월간 무수익 자산→6개월간 무수

익자산), 외국인의 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지분 10년간 자유화, 금

융부문 구조조정 기관 신설

58개 영업정지 Fin ance회사에 대하여 갱생계획 징구, 98년 초 영업

정지 F inance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

98년 초 강화된 회계기준 및 자본기준 도입 발표

97년 10월 14일 발표된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안이 국제투자가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바트貨의 절하 지속("T h ailand

dis sapoint s w ith fin ancial rescue package" F ar E as tern E conom ic

R ev iew 97. 10. 23., "T hai Finance : More Questions than answ er s"

T he E conom is t 97. 10. 18)

변경된 부실자산기준 (6개월 무수익 자산)이 국제투자자의 기대(3개

월 무수익 자산)에 미치지 못하였고 영업정지되어 있는 Fin ance회

사의 처리가 98년초로 연기

또한 금융기관의 자본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 자본관련기준 개선안

의 마련도 98년초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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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인도네시아

IMF의 국제금융지원에 따른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운용목표는 96년

GDP대비 3.3%에 달하였던 경상수지 적자폭을 98년까지 2%수준으

로 감축하는 것

동시에 외환보유고는 5.0 수입개월 내외를 유지

실질성장율은 97년의 8.0% 수준(예상치)에서 하락한 5.0% (98년) 및

3.0% (99년) 수준을 목표

<表 5> 인도네시아 巨視經濟 推移 및 運營目標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 구제금융 실시와 함께 재정긴축 방안 실시

및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을 약속

대형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연기 또는 재조정 , E x cise세율 인상 ,

면세대상 조정, 세수이외 수입 증대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실질성장율 7.5 8.2 8.0 5.0 3.0

물가상승율 9.6 9.0 6.6 10.0 9.0

재정수지(大GDP비중) 0.2 0.9 1.2 0.8 1.0

경상수지(對GDP비중) - 1.8 - 3.3 - 3.3 - 2.7 - 2.2

외환보유고(수입개월수) 4.9 5.0 5.9 5.9 5.2

* :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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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IMF 구제금융 제공 이전인 97년 10월말 16개 상

업은행을 폐쇄하고 동시에 다음의 원칙하에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방

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

재정부담의 최소화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있어 소액저축자를 제외한 주주 및

기타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임.

정부는 부실기업의 국내외 채무를 절대 보장하지 않을 것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의 시장자율화 방안을 약속

상품시장에 있어서의 국영독점권 폐지, 관세의 지속적인 인하, 국

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구제금융의 효과를 판별하

기는 어려우나 16개 부실은행의 과감한 청산 단행과 철저한 시장원

리에 입각한 부실금융기관 및 기업의 처리방향 선언으로 국제투자

자의 호의적 반응을 유도하는데 성공

IMF 구제금융 발표후 루피貨는 바트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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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時事點

IMF의 지원규모는 해당국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의해 주

로 결정되지만 정치외교적인 고려도 개재됨 .

미국은 멕시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

는 외화안정기금 (E xchange St abilization Fund)을 지원

*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200억불 지원의 경우 담보로 멕시코의 원유생산

수입이 제공되었고 최고 12%의 이자율 적용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가장 컸음.

외환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IMF의 지원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

며 오직 정부주도의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대외신인도의 회복과 자

본의 재유입을 유도할 수 있음 .

멕시코 경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힘입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었으나, 노동당 정부의 치하에서 IMF의 지원을 받았던 영국은

노조의 반대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가 대처 수상의 집권 후에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후 경제가 회복되었음.

IMF 조정계획의 핵심은 단기내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경제긴축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이라고 할 수 있음.

IMF가 개입하면 연착륙 (soft landing )보다는 경착륙(hard landing )

이 초래되는 것이 일반적임.

반면 이익집단의 반발 등 정치사회적 고려에 의한 구조조정의 지

연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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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金融産業 構造調整 方案

1 . 適期是正措置制度

가 . 意義와 外國事例

당국이 금융기관별 등급을 A , B , C로 발표하는 것은 적기시정조치

에 해당함.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이므로 IMF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

권고할 것으로 예상됨.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 ction )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5∼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자기자본

충실도가 저하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

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

경영이 건전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제도

의 안전성 유지

부실금융기관이 고객의 선택에 의해 도태되도록 시장규율을 대폭

강화하여 해당금융기관의 신속하고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대형금융기관과 소형금융기관간에 공정한 경졍여건 조성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제조건

시가회계제도의 정착 및 위험측정방식의 개발 등을 통해 정확한

자기자본 충실도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제 확립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기관이 적정한 시정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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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는 미국이 1991년에 은행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건

전성 규제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감독당국의 개입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

는 기준으로서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을 중시

은행의 부실화 징후에 대한 판단기준, 부실화의 정도에 따라 부과

되는 시정조치의 내용 등을 법규에 구체적이고도 투명하게 명시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몇 가지 단계로 세분화하고 동 비율이 일정

단계 이하로 저하된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각 단

계에 속하는 시정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

자기자본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진 은행은 자본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영업을 강제 폐쇄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1991년 124건에 달했던 상업은행의 도산건수가 1994년에는 13개로

격감하였으며 T ier Ⅰ 자기자본비율이 1991년의 6.48%에서 1994년

7.64%로 증가

3등급 이하로 분류된 은행의 수도 1993년 말의 0.7%에서 1994년말

0.3%로 감소

미국은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힘입어 보험

사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1994년부터

각각 위험기준자본금(Risk - Based Capit al) 규제를 주법에 반영

증권사에 대해서는 1975년에 순자본금(Net - Capit al) 규제가 확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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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는 1974년부터 은행법 개정을 통해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

해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엄격하게 시행

주식 및 채권은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대출은 실제손실 및 예상손

실과 금리 및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장부가치 수정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시장가치로 표시하되 가격의 절상은 공적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허용

자기자본비율이 15%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영업을 허

용하고, 최소한도인 8%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를 시작하여 6%에

미달하면 일정기간 경과후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청산절차 개시

자기자본이 저하될 경우 합병을 자발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강

제 폐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의 안전성 유지

* 덴마크는 EC의 권고를 수용하여 1988년에 예금보험기금 신설

— 일본도 관련법안을 1996년 6월에 국회에서 의결하여 준비기간을 거

쳐 1998년 4월부터 적기시정조치제도 시행 예정

불량채권 중 추정손실은 전액, 회수의문부분은 절반을 자기자본에

서 공제하여 실질자기자본비율 계산

국내영업만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국내기준(단순자기자본비율) 4%,

해외영업도 하는 금융기관은 BIS기준 8%, 또는 국내기준 4% 중

하나에 미달하면 동 조치 발동

증권사에 대해서는 1994년 증권거래법에 자기자본규제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험가중유동자본을 기준으로 대장성의 성령 및 통달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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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미국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은행등급 분류기준1), 2 )

위험가중

총자기자본 비율

위험가중 T ier Ⅰ

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해 당

은 행 수
3 )

T ier Ⅰ＋Ⅱ /

위험가중자산

T ier Ⅰ /

위험가중자산

T ier Ⅰ /

총 자 산

1등급(충 실)

2등급(적 정)

3등급(미 달)

4등급(크게미달)

5등급(위험수준)

10% 이상

8% 이상

8% 미만

6% 미만

-

6% 이상

4% 이상

4% 미만

3% 미만

-

5% 이상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10,309

143

16

5

3

주: 1) 1, 2등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3등급

이하는 3개 중 어느 1개 기준에만 해당되면 해당 등급으로 분류됨.

2) Tier Ⅰ(기본자본) = 주식＋비누적배당형 영구우선주＋연결자회사에 대한

소수주주지분

Tier Ⅱ(보완자본) = 누적배당형 우선주＋후순위채＋대손충당금＋기타 부채

성 자본조달수단

3) 1995년 6월말 기준

4) 5등급의 레버리지비율은 실질자본(tangible equity) / 총자산 기준

단, 실질자본 = Tier Ⅰ＋누적배당형 영구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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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7> 미국의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주요내용

분 류 주 요 조 치 내 용

1 등급 및

2 등급

－ 자기자본비율이 3등급 이하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배당이나 임원보수의 지급 금지(1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임점

검사의 빈도를 경감하는 등 특혜 부여)

3 등급

－ 긴밀한 모니터링 실시

－ 자기자본확충계획의 제출 요구(동 계획에 대한 지주회사

의 이행 보증 필요)

－ 총자산의 확대 금지

－ 매수, 지점설치 및 신규사업 진출시 당국의 사전승인 필요

－ 필요한 경우 4등급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규제조치 실시

4 등급

－ 고위간부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및 임금인상 제한

－ 다음의 조치 중 최소한 1개 이상 실시

추가적인 자본확충의무 부과 또는 타기관과의 합병 준비

일부 업무의 변경 축소 중지 요구

임원진의 교체 요구

예금금리수준 제한

총자산의 확대금지 또는 축소 요구

자회사의 매각 또는 청산 요구

필요한 경우 5등급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규제조치 실시

5 등급

－ 비업무용 실물자산 취득, 과도한 레버리지 증대를 수반하는

여신 취급,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과도한 보수 지급, 시장금

리보다 높은 금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FDIC가 사전승인

－ 60일 이후 후순위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 금지

－ 90일 이내 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인 선임

* 각 등급별 시정조치에는 상위등급에 부과된 조치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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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미국의 RBC에 의한 행정개입수준

규제단계 수정자기자본규모 행정개입내용

자율개선단계

(CAL, Company Action

Level)

공인개입수준 RBC의

150% 이상 200% 미만

보험회사가 보험감독관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행정규제단계

(RAL, Regulatory Action

Level)

공인개입수준 RBC의

100% 이상 150% 미만
보험감독기관의 개선명령

공인개입단계

(ACL, Authorized Control

Level)

공인개입수준 RBC의

75% 이상 100% 미만

보험감독기관이 보험회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음.

강제개입단계

(MCL, Mandatory Control

Level)

공인개입수준 RBC의

75% 미만

보험감독기관이 보험회사에

청산명령

주: 1) 공인개입수준 RBC = 각 위험항목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위험총액의

50% 위험총액의 계산방식은 <부표 4>와 <부표 5>에 게재

2)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에서 정한 모델이며, 각주가 NAIC의 기준에 준거하여 주법을

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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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미국의 생명보험 RBC 산출공식

1. RBC 계산공식 = 위험총액의 50% = {C4 + ( C1 + C3) 2 + ( C2) 2} 50%

2. 위험분류

3. 수정총자본금 = 자산 + 잉여금 + AVR + 기타 RBC 모델법에 명시되어 있

는 계정과목

AVR(Asset Valuation Reserve) : 확정이율부 투자자산의

신용위험과 주식 등의 가격위험에 대비하여 적립된 준비금

위험분류 위험내용 위험의 세부내용

C1 신용위험

－ 대손상각, 가격하락 등에 의한 손실발생위험

－ 채권, 주식, 저당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 또는 평가액의 일정비율로 설정

C2 보험위험

－ 사망률의 악화 및 보험가격설정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실위험

－ 보험종류의 대분류에 의하여 사망보장상품은 위험

보험금에 비례하고, 연금 등은 책임준비금에 비례

하여 산출

C3 금리위험

－ 해약증가 등 금리변동에 의한 현금흐름의 변동위험

－ 해약시, 만기시의 이율보증의 유무, 해약공제의 유

무 등에 의하여 계약을 분류하고 책임준비금의 일

정비율을 위험금액으로 함.

C4 경영위험

－ 경영, 법적규제, 경쟁조건의 변화에 의한 위험

－ 각주별 보험보증기금의 부과를 고려하여 위험금액

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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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0> 미국의 손해보험 RBC 산출공식

1. RBC 계산공식 =

위험총액의 50% = {R 0 + R 12 + R 2 2 + R 3 2 + R 4 2 + R 5 2 } 50%

2. 위험분류

위험분류 위험내용 위험의 세부내용

R0
보험자회사

자산위험

－ 보험자회사의 보통주, 우선주 및 채권위험, 관리

불능자산,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

R1
확정이율부

자산위험

－ 보험자회사 발행분을 제외한 모든 채권, 채권규모

조정계수, 부동산담보대출, 현금, 단기대출, 담보대

출, 고정금리자산항목에 대한 자산집중계수에 대응

한 위험

R2
지분증권

자산위험

－ 비관계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등 지분증권, 부동

산, 기명채권, 지분증권과 관련한 자산집중계수에

대응한 위험

R3
자산의

신용위험
－ 신용위험의 50%에 해당하는 위험

R4 경영위험

－ 신용위험의 50%

－ 미집행 지급준비금 및 손해사정비용준비금에 대한

조정후(주1) 위험

－ 준비금증가대비 위험

R5 경영위험
－ 수입보험료 조정후 위험(주2)

－ 보험료성장대비 위험

주: 1) 손해율에 민감한 보험계약의 미지급보험금 및 손해사정비용 /

(미지급보험금 및 손해사정비용 총액) × 30%를 적용하여 조정

2) 손해율에 민감한 보험계약의 순수입보험료 /

순수입보험료 총액 × 30%를 적용하여 조정

위 두가지 조정은 재보험에 대하여는 30% 대신에 1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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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일본의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안)

자기자본비율(%)

주 요 조 치 내 용

국 내 BIS

5 이상 10 이상 검사의 간소화, 검사빈도의 축소 등

4 이상 8 이상 통상의 검사

5 미만 8 미만 업무개선계획 제출

3 미만 6 미만 증자계획 수립, 총자산규모 증가억제, 배당 억제 등

2 미만 4 미만
총자산 규모의 축소, 배당금 지급 금지, 고금리자금 조달

제한 등

0 미만 0 미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주: 일본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1997년 중 대장성령으로 정하여 1998년 4월부

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기 내용은 1996년 6월에 발표된 잠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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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우리나라의 導入 現況

— 1997년 1월에 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대부분

의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명시

제10조의 ① : 재정경제원장관등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

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 ① : 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본금의 증액, 보유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

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의 ② : 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사

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전의 결정,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재정경제원장관등 : 재정경제원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증권관리위

원회, 보험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각 금융권별로 특성에 맞는 방

안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못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는 각 금융권별로 경영평가 또는 감독의 차원에서 필요에 따

라 일부조치가 일관성을 결여한 채 도입되어 있음.

감독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제도는 강도가 약할 뿐 아

니라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세계적 추세와 상당히 괴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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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銀行에 대한 現行 適期是正措置制度

— 1991년에 개정된 은행법 제18조를 근거로하여 금융기관 감독규정

및 은행감독원장 세칙 에 의해 경영개선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경영지도기준으로는 금융기관 감독규정 에서 자기자본비율, 유동

성 자산비율 및 예대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이 밖에 은행감독원장이 대손충당금 비율, 퇴직급여충당금비율, 손

실위험도가중 부실여신비율 등을 설정 운용

* 은행법 제18조

④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의견을 들어 금융

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

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증액 이익배당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表 12> 경영지도비율 설정내용

금융기관 감독규정 은행감독원장 세칙

자기자본비율 ≥ 8%

유동성자산비율 ≥ 30%

예대율 ≤ 100%

대손충당금비율 ≥ 100%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

업무용부동산비율 ≤ 40%

손실위험도 가중 부실여신비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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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 현행 은행경영 개선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대 상 금 융 기 관 조 치 사 항

경 영

개 선

권 고

－ 다음의 사유 등으로 경영건전

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은행

자기자본비율(8% 이상), 유동

성자산비율(30% 이상) 또는

예대율(100% 이내)이 표준에

미달

경영분석 또는 경영평가 결

과 경영상태 불량

－ 은행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영

개선조치 권고 가능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

제한

경 영

개 선

조 치

－ 다음의 사유 등으로 경영건전

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2년 연속 표

준에 현저히 미달

여타 경영지도비율이 표준에

현저히 미달

경영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이 부진

거액손실발생 등으로 자산건

전성이 크게 악화

－ 은행감독원장은 금통위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영개선조치 요

구 가능

유상증자 실시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영업소의 폐쇄 통합 또는 신

설 제한

신규출자 동결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

처분

긴 급

조 치

－ 다음의 사유로 예금자의 이익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은행

경영부실화로 정상화 전망

불투명

예금지급준비자산 부족

예금인출 쇄도 등 돌발사태

발생으로 정상영업 곤란

기타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

능 위험 현저

－ 은행감독원장은 금통위에 필요

한 긴급조치 건의 가능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정지

채무변제행위의 동결

자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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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證券社에 대한 現行 適期是正措置制度

— 증권거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을 제정

함으로써 자기자본관리제도를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

단,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달시 조치사항의 시행은 2년간 유예

—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규

모의 합계액보다 항시 크도록 함으로써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신속하게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액(위험 감안후)

변제의무를 진 부채액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신속하게 현금화될 수 없는 자산액－

(시장위험조정액＋거래상대방위험조정액＋기초위험조정액)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변제의무가 없는 부채항목

(자산총액－부채총액)－비유동성자산액＋증권거래준비금 등 총

위험조정액

영업용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조정액) 100%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

여 개별자산 및 상품운용에 대한 간섭 배제

각종 리스크에 대비한 안정재무상태 유지를 목표로 감독기준 설정

재무건전성의 악화정도에 따라 단계적 조치 시행

— 국제적인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원칙과 일치하는 방식

* 미국, 영국, 일본 및 홍콩 등 여러나라에서 증권회사에 대해 유동성과

각종 위험을 감안한 순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할 것을 우리나라의 자기

자본관리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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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4>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관리제도의 단계별 조치

분 류 주 요 조 치 내 용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재무운영의 자율성 보장

영업용순자산비율이 150%에 미달하거나 미

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용순자산 감

소행위내역을 감독원장에 보고

120%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주의단계)

부동산취득, 타법인출자, 금전배당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용순자산 감소행위의 사후

신고

100% 영업용순자산비율

120%

(경보단계)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제출

계획서의 이행내역과 수정사항을 6월주기로

감독원장에 보고

영업용 순자산 감소행위의 원칙금지

(사전승인 필요)

유상증자실시 권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관리단계)

증권회사는 영업용순자산비율이 100%에 미

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2영업

일 이내에 보고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해당증권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증권관리위원

회에 보고

증관위는 임원문책, 예탁금 별도 예치명령,

영업의 일부정지, 외부감사인 지정 및 수감

범위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보호나 증권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증권업 허가의 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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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社에 대한 現行 適期是正措置制度

— 보험업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근거하여 1994년 6월부터 생명보험

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시행

지급능력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101%

* 지급능력 포함항목 : 자본금, 자본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식 책임

준비금 초과적립액,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기타 보험감독원장

이 인정하는 금액

기준미달시 미달금액에 대해 보험감독원장의 증자권고(1단계) 및

재경원장관의 증자명령(2단계)

증자명령 불이행시 불이행규모에 따라 5단계 제재조치

* 100억원 미만 : 대표이사 경고

100∼300억원 : 기관 경고

300∼500억원 : 계약자 배당제한

500∼1,000억원 : 보험사업 규모제한

1,000억원 초과 : 보험사업 종목제한, 회사합병/정리권고

— 생명보험사는 순보험료식 준비금적립을 최고한도로 7년상각 해약환

급금식 준비금적립을 최저한도로 하여 책임준비금을 쌓고 있음 .

순보험료식 적립금을 쌓으면 보증보험기금 출연비율 및 주주배당

에서 유리하며 상장요건 충족

만기계약금의 현재가치인 순보험료식 적립금을 쌓고 있는 회사는

3개사뿐이며 많은 회사가 사업비의 초기지출을 감안한 해약환급금

식 책임준비금도 쌓지 못하고 있음(부표 Ⅲ- 8 참조).

—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여력기준이 없고, 다만 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계약의 보유한도를 계약자잉여금(자기자본)의 50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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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問題點

— 시정조치의 기준과 시행여부가 투명하지 않으며 해당금융기관의 적

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배제되어 있음.

시정조치의 실시가 의무화되지 않고 감독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권고 및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배제되

어 있어 금융기관의 사전적 대응을 유도하는 실효성이 미흡함.

유가증권의 평가손 등 부실자산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시정조

치의 발동기준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음 .

* 1996사업년도 결산시 주식평가손을 은행은 30%, 증권은 15%만 반영하

고 보험 투신은 전혀 반영하지 않음.

2) 金融改革委員會 建議案

— 적기시정조치의 시행기준을 자본충실도에 의거하여 단순 투명화

적기시정조치의 시행목적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있으므

로 은행에 대해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

업용 순자본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시정조치 시행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급능력규정을 엄격히 시행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로 이행

* 신설생명보험회사 가운데 17개사가 현재의 완화된 규정하에서도 지급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간적 여유 필요

손해보험사의 개인연금계리를 분리하고 지급능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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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등 예금수취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제도를 준용하여 규정

— 시가회계방식을 정착시켜 자본충실도 기준지표의 신뢰성 제고

시장성있는 주식 및 채권은 거래가격으로 표시

* 주식평가손의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가회계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시기 및 지침을 감독당국이 제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는 환율변동을 감안하여 장부가치 수정

위험자산 분류기준 투명화

부외거래에 의한 손실 및 이익 보완

— 적기시정조치에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권고 등을 포함시키고 건전성

이 극히 악화되거나 권고사항 불이행시에는 인가취소를 명문화

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빈도를 높이고 재무건

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차상급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 단계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설

정하되 청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최상급조치 단행

은행에 대해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로 하락하기 이전에

예비단계의 조치를 실시하고 8%에 크게 미달하면 자본이 전액잠

식되기 전에 청산절차 시행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관리단계

의 조치를 시행하고 자본의 전액잠식 이전에 영업정지후 청산

보험사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능력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문제

가 장기화되면 기준미달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회

사합병 또는 청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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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不實金融機關의 整理方案

— 문제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처리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

○ 미국의 경우 도산은행에 대하여 부보예금이전방식(in sured deposit

tr ansfer ), 자산 부채인수방식(purchase and as sumption ), 가교은행

방식(bridge bank )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리방식 활용

* 청산방식 : 부보범위내에서 예금을 지급하고 당해은행을 청산한 다음

잔여자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부보예금이전방식 : 인수은행에 도산은행 부보자 명의의 예금계좌 신

설후 인수은행이 부보예금범위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

* 자산 부채인수방식 :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된 인수은행이 도산은행의

예금 및 일반채무를 인수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

* 가교은행방식 : 예금자보호기구가 한시적으로 은행을 설립하여 도산은

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은행업

무를 계속하는 방식

— 특히 동일권역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파산하거나 대규모 금

융기관이 청산 파산하는 경우 가교은행방식을 적극 활용

○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케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최소화

영업이 지속되므로 사업권의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보전되며, 기존

의 고용관계가 파기되므로 인수자를 모색하기에 유리

금년 11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 보호법 에 정리금융기관 의

설립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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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巨視經濟 및 金融市場 展望

1 . 最近의 經濟動向

3/ 4분기에는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율이 예상보

다 낮은 6.3%에 그쳤음.

대기업의 연쇄부실화와 지속적인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채산성 하

락의 영향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

민간소비는 5.1%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작

년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율을 밑돌고 있음.

상품수출은 원화가치의 하락 및 세계교역량 증대 등의 영향으로 3/ 4

분기중 31.3%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상품수입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3/ 4분기중 4.0%

그러나 3/ 4분기중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대비 약 16% 하락하는 등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높은 물량증가세에도 불구

하고 수출부문의 채산성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내수부진과 수출위주의 성장패턴은 금년 4/ 4분기에도 지속되

어 1997년 연간으로는 6.1% 성장 예상

특히 설비투자는 기업의 채산성하락과 더불어 최근의 금융 외환시

장 불안에 따른 차입조건의 악화 및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4/ 4분기

중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많음.

최근의 교역조건 악화는 환율절하에도 기인하나, 원화표시 수출단

가 또한 전년동기대비 6%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채산성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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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8年度 經濟展望

IMF의 개입에 의한 긴축적 경제운영과 구조개혁의 가속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내년도 성장율은 크게 하락할 것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설비투자는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성장의 대부분은 수출물량 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소비 및 투자 등

내수부문이 위축되고 실업율이 상승함에 따라 체감경기는 더욱 심

한 침체로 느껴질 것임.

소비자물가는 소비증가율이 성장률을 하회하는 내수침체에도 불구

하고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4%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환율인상과 내수침체에 의해 수출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97

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여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에 달할 것임.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조기에 완결되지 못하여 신용불안이 지속되고

한계금융기관이 여신을 집중적으로 회수하여 기업의 연쇄적 부도가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음.

IMF의 개입이 없더라도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금융부실로 인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경기침체가 지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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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金融市場 展望

환율은 현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IMF와 미국 및 일본 등의 대

규모 지원이 시작되면서 다소 하락할 전망

일본의 엔화가 절하세를 지속하면 원화도 평가 절하

일본의 금융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거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부

도가 재연되는 경우 다시 폭등할 가능성

시중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대기업의 부도우려가 해소되면 빠른 속도로 하락

하여 최저치를 경신할 전망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인출사태가 촉발하거나

자금이동이 가속화되면 일시적으로 금리 폭등

IMF의 지원으로 외환위기가 해소되고 종금사의 정리가 일단락되

면 금리는 하락세로 반전

구조조정이 거의 완결단계에 이르면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축소

된 가운데 외화유입이 본격화되고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호전되

어 금리 대폭 하락

구체적인 금리의 하락폭과 시점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

는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종전과는 달리 재무구조 등 신용등

급에 따라 회사채 및 CP는 물론 금융채 등도 금리의 차등폭이 커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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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는 97년 연내에 최저점을 보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상승할 전망

일본의 금융위기 가능성과 대기업의 부도 재개가 핵심적인 불안

요인

구조조정의 끝이 가시화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금리하락

에 기인한 국내투자자의 가세로 큰 폭의 주가 상승 기대

종합주가지수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하

락하는 종목이 속출할 것임.

기업의 재무구조 및 ROE 그리고 수출비중 등이 주가차별화의 주

된 요인

M &A가 증시의 주요재료로 등장할 것이나 수익전망에 따라 명암

이 엇갈릴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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